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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

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

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

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

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

적인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

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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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투

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쇼어

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

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세

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

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

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

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

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

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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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

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

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

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

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

요청 승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목일

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제3차 대중관세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

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보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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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

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

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

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

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

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

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 미국의 해외직접

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

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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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

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

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

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

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

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

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

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인 EU와 협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

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

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

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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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

로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

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흡

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

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체, 대

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송, 농업)

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

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중견국들과의 디

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

을 요구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협상이 미국과 

EU를 비롯한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을 중

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

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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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 또한 해당 분야에서 자국의 공급망상 

취약지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

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에 당초 기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

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기존 구제조치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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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11월 4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

보가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망 및 부상 발생에 따른 

인종 갈등 증폭 등의 이슈를 업고 바이든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

던 일각의 예측과 달리,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상당한 선전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제화 및 자유무역 확대 움직임에 따라 누적되어 온 미국 저소득

층 및 중산층의 불만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대외경제정책 기

조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통상정책의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미국

인들로서는 그가 펼쳤던 대외경제정책들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 또는 입장이 대

변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였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

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

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여기서 국가안보는 순수한 국방 차원의 안보 개념을 넘어, 해당 품목에 대한 수

입량 증가로 미국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경제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되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및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명목 아래 통상법 301조

에 의거하여 3,700억 달러에 가까운 대중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할 때,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내 공감대로 이어

졌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를 제치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펼쳤던 대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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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바

이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유무역주의적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트

럼프 행정부식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병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일부 보호주의적 통상정

책을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해 그동안 추락했던 미국의 국제사회 리

더십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미국경제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와 같은 전임 행정부 시기의 통

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은 오바

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속한 11개

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대통령

으로 당선된 후에는 현행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경제

에 미친 부정적 여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통상 이슈를 다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하는 근거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내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통상 이

슈들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 논의해 통상 문제

를 풀어나가는 동시에 행정부 자체적으로도 기존 및 신규 무역협상에 대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미국은 노동, 환경, 디지털 규범 및 원산지 규정 등에

서 현행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의 CPTPP안을 가지고 기존 가입국들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협상을 거쳐 새로운 버전의 CPTPP가 출

범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무역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지역화 또는 블록화된 교역환경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자 하는 바이

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도 새로운 CPTPP가 기능할 수 있을 것으



20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로 보인다. 이와 같은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견제 기조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에 전임 정부에서 실시했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자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부과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1930

년대 보호무역주의와 비교되는 2010년대 신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향후 전 세

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트럼프가 

추구했던 방식들의 형태를 일부 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종덕 외(2019)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의 신보호무역주의 양상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

국과 중국을 포함한 신흥 개도국 간에 벌어지는 통상마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실시한 국가 1위와 3위를 선진국 그룹에 속한 미국과 EU가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은 국가는 중국이었는

데, 부과된 조치 건수 역시 2위인 한국보다 무려 982건이나 많았을 정도로 압

도적인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그림 1-1]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 1기와 2기에 

걸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 건수는 각각 51건, 108건이었는데, 이후 트

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수치가 188건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지엽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광범위한 품목을 대

상으로 한 통상법 301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수장

으로 당선된 바이든 또한 중산층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시행이라는 명분을 걸고 

이와 같은 다양한 무역구제제도의 유지 또는 강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나

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이처럼 보호주의적 통상 기조를 강화해 나갈 경

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보호무역주의

적 통상정책을 더욱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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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반덤핑 조치 상위 10개국: 1996~2016년

순위
국가

(조치국)

전체 기간(1996~2016)

누계 평균
비중 

(%)

1 미국 812 39 14.1

2 인도 803 38 13.9

3 EU 505 24 8.7

4 브라질 475 23 8.2

5 아르헨티나 382 18 6.6

6 호주 287 14 5.0

7 중국 260 12 4.5

8 남아공 248 12 4.3

9 터키 239 11 4.1

10 캐나다 185 9 3.2

   

순위
국가

(상대국)

전체 기간(1996~2016)

누계 평균
비중 

(%)

1 중국 1,379 66 23.9

2 한국 397 19 6.9

3 대만 311 15 5.4

4 미국 297 14 5.1

5 인도 234 11 4.0

6 일본 231 11 4.0

7 인도네시아 224 11 3.9

8 태국 223 11 3.9

9 러시아 173 8 3.0

10 브라질 155 7 2.7

주: 좌측은 상위 10개 반덤핑 조치 부과국이며 우측은 상위 10개 반덤핑 조치 상대국을 나타냄. 반덤핑 조치 부과의 경우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선진국과 거대 신흥시장이 상위를 점하고 있으며, 조치 대상국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자료: 김종덕 외(2019), pp. 25~26.

그림 1-1. 트럼프 및 오바마 행정부의 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조치 건수 비교

주: 오바마 1기는 2009~12년, 오바마 2기는 2013~16년, 트럼프는 2017~20년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 관세부과가 
최종 확정된 건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USITC Open Data, https://www.usitc.gov/data/index.htm#ad_cvd(검색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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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 집권 4년간 시행되었던 다양한 보호

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와 같은 정책의 결과

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였는지

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다자주의적 통상질서를 외면하고 양자주의적

이고 일방적인 통상정책 노선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펼치고자 하

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예상해 보고, 전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

믹의 여파가 2020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공급 확대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

하는 데 국정상의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

절을 포함하여 취임 이후에도 중산층을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

한 만큼,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산적해 있는 통상 이슈들

을 다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

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방향 및 구성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4년 동안 시행되었던 다

양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2021년 새롭게 출범한 바

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트럼

프 행정부가 실시했던 통상정책의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정책들을 계획

하면서 의도하였던 정책 목표 및 예상 효과에 비추어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 목적 및 연구 방향을 서론인 제1장에서 다루고 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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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통상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무역정책, 투자

정책,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를 정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

역정책으로는 미국 통상법에 의거한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로서 1974년 통상법 

201조를 근거로 한 세탁기 및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1962년 무

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1974

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대중수입품 관세부과 조치의 배경 및 경과를 우선 

살펴본다. 이와 함께 기존에 체결되었던 무역협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

협상 조치 및 신규 무역협상 추진 경과 등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투자정책으로

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살펴

보고, 기타 대외경제정책으로는 리쇼어링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리쇼어

링 정책은 2017년 12월 양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이하 TCJA)’과 2017

년 발표된 미국산제품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앞서 정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내 평가

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했던 대외경제정책의 현황 및 평가를 정

리한 후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당 정책 시행이 미국 산업 및 해

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무역정책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을 들어 실시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실시된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광범위한 대중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를 가리킨다. 분석 

파트에서는 그와 같은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들이 미국 광업 및 제조업에서의 

고용과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계량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미ㆍ

중 간 무역분쟁 상황하에서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 301

조 대중관세 면제요청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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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2018년 

TCJA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하 및 국제과세제도 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

며, ‘미국우선주의’를 대표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

들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세제개혁안이었다. 미국

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를 보면 해당 세제개편안이 발효된 2018년과 이듬해

인 2019년에 해외직접투자 유출액과 유입액상의 큰 변화들이 발견된다. 또한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액의 변화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산

업별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사회보장계획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상당히 확대된 상

황1)(그림 1-2 참고)이기 때문에 무리한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법인세 인상 및 

부유층 증세 등 세제개편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표 

1-2 참고). 해당 세제개혁안에는 전임 행정부에서 낮춰줬던 법인세를 인상(현

행 21%→28%)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무형자산 세율(GILTI tax 

rate)을 인상(현행 10.5%→21%)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

는 자국기업의 리쇼어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는 세제개편의 추진 방향 및 

예상 효과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2020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약 3조 1,319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0년 미국 GDP 

대비 –1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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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예상세수액

(십억 달러)

법인세
- 법인세율 인상: 21%→28%

- 법인의 해외 자회사 무형자산 세율 인상: 10.5%→21%
1,720.3

사회보장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사회보장세율 12.4% 적용 819.9

개인소득세
- 연간 4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37%→39.6%

- 연간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항목별 세액공제한도 28%로 제한
528.2

자본이득세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자본이득에 39.6% 세율 적용 469.4

상속세 및 

증여세
2009년 수준으로 회귀 280.7

주택구입 

지원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1만 5,000달러까지 지원 -164.6

기타 기타 각종 세액공제 -320.5

계 3,333.4

주: 예상세수액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세수 증가액 예상 수치임.
자료: 강구상(2020), pp, 8~9 재인용.

그림 1-2.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DATALAB, https://datalab.usaspending.gov/americas-finance-guide/deficit/trends/(검색일: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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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2021년 1월에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기에 준비한 대외경제정책 

공약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배경을 짚어본다. 그다음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또는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 해당 대외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으로는 WTO 중심의 다자체제 활용, 대EU 

통상정책, 대중국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타 대외경제정책으로는 

미국산제품우선구매 정책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을 짚어본다. 각 정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정책 시행 방향을 전망

한다.

끝으로 결론 및 정책 시사점에서는 앞서 분석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시행되었던 다양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의 영향 및 평가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가 추진 또는 추진을 계획 중인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영향에 대한 전망

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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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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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16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선공약 기조로 내세웠던 도널

드 트럼프는 그해 11월 대선에서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물리치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동안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트럼프가 대통

령으로 당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었으나, 한편으로는 그간 미

국의 백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임금 정체 등으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같은 사회 문제와 관련된 미국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

았다.2)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전통적인 공화당의 

기조와는 차이를 보이는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

령은 기존에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색채를 보여 온 공화당의 기조가 미국인

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양자주의

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을 공언하였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과 교역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산업 

및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에 트럼프 행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광범위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중국 수입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EU를 비롯한 대미 

교역국들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기와 같은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국

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근거로 자국의 통상법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다는 점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 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미ㆍ

중 간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미 투자를 제한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이에 외국인투자심사와 관련된 법안 개

2) Bruegel(2016. 11. 9), “Income inequality boosted Trump vo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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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을 포함하여 해외로 나가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

로 회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징벌적 규제 조치 등을 아우르는 리쇼어

링 정책도 마련하였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

외경제정책 기조하에서 검토 및 시행된 미국 무역 및 투자정책의 전반적인 내

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2. 주요 내용

가. 무역정책

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본 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4년(2017~20년) 동안 자국 통상법을 근

거로 시행한 수입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헌법 제

1조 8절의 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서 “연방의회가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다(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고 규정하고 있듯이3) 미국의 대외통상과 

관련된 규제는 본래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었다. 하지만 1934년 상호관세법

(Reciprocal Tariff Act)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행정부에 관세 인하 권한이 위

임되었다.4) 동법은 국가 간 상호 관세인하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의회는 이후로도 행정부가 통상협상

에 임하거나, 통상협정을 시행하거나, 수입제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도록 통

상부문의 권한을 위임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행정부는 통상부문의 여

러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의회는 권한을 위임한 대신 관련 사안들

3) JUSTIA US Law, “Power to Regulate Commer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7). 

4) CRS(2016. 12. 9), “Presidential Authority over Trade: Imposing Tariffs and Duties,”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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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수입규제 조치의 자국 통상법적 근거

미국 통상법 주요 내용

1974년 무역법 201조(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 대통령이 임의적인 관세 혹은 기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외국산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상당한 

피해 혹은 위협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수행이 가능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미국 상무부에서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 수행이 가능 

1974년 무역법 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협정을 파기하거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USTR이 판단하기에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무역협정의 내용을 

위배하거나 불공정 혹은 비합리적인 무역관행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USTR의 

조치가 가능 

자료: CRS(2020. 12. 15), “Trump Administration Tariff Ac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p. 3.

을 승인하거나 행정부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의회로부터 대통령에게 위임된 통상부문의 권

한을 적극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표 2-1]에 있는 주요 법

적 근거들을 들어 주요 대미 교역국에 고율의 관세부과를 포함한 수입규제 조

치를 실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각각의 법 조항(201조, 232조, 301조)에 따

라 트럼프 행정부가 펼쳤던 수입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이슈들을 자세

히 살펴보겠다.

가) 201조(세이프가드) 조치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예를 들어 관

세 혹은 수입품 쿼터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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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는 것을 돕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미국정부가 판단

하기에 수입으로 자국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에 201조가 발동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발견되

지 않더라도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만 수입이 중대한 피해의 원인으로 다른 어떤 원인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

해야 하며 모든 조치 내용은 WTO의 세이프가드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시되어

야 한다. 201조에 의거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조정을 받는 산업에 속하는 상품

의 생산성, 가격, 경쟁력 등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5)

201조 절차는 미국 산업이 받은 피해를 주장하는 청원서가 미국 국제무역위

원회(USITC)에 접수되는 시점에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USITC

는 동 시점으로부터 12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들의 투표까지 마친 후, 

개시 시점으로부터 180일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로부터 60일 안에 USITC의 조사결과와 정책제안을 수락할지 결정하고 향

후 조치방안에 관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의회는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거나, USITC가 제안한 바와 다르게 행정조치를 시행할 경우 90일 안에 이를 

불허할 수 있다. 따라서 201조 절차에서는 USITC의 조사결과와 판정이 상당

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USITC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서도 특

히 산업의 생산성, 수익성, 일자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피해 사실을 판

정한다. 대통령은 USITC의 정책제안을 기반으로 한 번 결정에 4년씩 최대 8년 

동안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동 기간에 USITC는 구제 대상 산업

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

야 한다.6)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동안에 201조는 2가지 품목(태양광제품과 세탁기)을 대

상으로 시행되었다. 먼저 태양광제품에 대한 201조 무역조치의 배경부터 살펴

5) USITC, “Understanding Safeguard Investig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3). 

6) CRS(2021. 1. 13), “Safeguards: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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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2017년 4월 26일 미국 태양광제품 기업인 Suniva는 미국 내 태양광 셀과 

모듈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생산이 위축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글로벌 세이프가

드 조치를 신청하는 청원서를 USITC에 제출했다. Suniva는 미국 조지아주와 

미시건주에서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으로, 2010년 기준 미국 

시장 내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 순으로 3위(15%)를 기록했다(1위: Solar World 

(23%), 2위: First Solar(20%), 3위: Suniva(15%), 4위: Evergreen(14%), 5위: 

United Solar Ovonic(11%) 순).7) 하지만 Suniva는 2017년 초 파산보호조치

를 신청하고 정리해고를 감행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Suniva는 만약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기업 운영이 어렵

다는 점을 호소하였다.8) Suniva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 또 다른 동종업계 미국 

기업인 Solar World도 정리해고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청원에 동참하였다. 

USITC는 대략 6개월간 조사한 후인 2017년 10월 31일,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

령에게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입량 급증에 따라 해당 산업에 나타난 중대

한 피해 사실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① 미국의 태양광

제품 생산시설 가동이 적정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② 해당 산업이 상당한 실업

과 불완전고용 상태를 겪고 있다. ③ 적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

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산업의 수익이 감소하였다. ④ 국내 

기업이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R&D 혹은 제조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투자여

력이 부족해졌다. ⑤ 국내 기업의 생산량, 수익, 임금, 생산성, 고용 등이 하락

하는 추세이고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다. ⑥ 외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수입이 급증하였다. ⑦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9) 

7) Statista(2011. 11), “U.S. PV production: leading PV cell and module manufacturers in 2010, 

by market sha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8) Global Policy Watch(2017. 4. 27), “Suniva Requests Global Safeguards For U.S. Solar 

Industry Under Section 20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4). 

9) USITC(2017. 11),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Whether or not Partially or Fully 

Assembled into Other Products),” pp.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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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TC는 해당 산업에서의 이러한 피해가 상당 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수입이 급증한 시기인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외국산과 국내산 제품의 가격이 모두 하락하였으나 

국내산 제품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밝혔으며, 이것은 다른 원인

(예: 정부 인센티브 정책의 변화)보다 외국산 수입의 급증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판별하였다.10)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정부 조직인 USITC의 판정은 미국 대통령의 임명과 

미국 상원의 승인을 거친 위원 6명의 투표로 내려진다. 2017년 태양광제품과 

관련해서는 위원 과반수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였다. 대다수 위원이 태양

광제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량 제한을 권고한 것이다. 동 사안이 트

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정부는 2017년 12월 6일 태양광제품 산업계 관계

자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부처들 간의 조

율을 거친 후에 2018년 2월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8년 2월부로 [표 2-2]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할당된 

수입량(2.5기가와트)을 초과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4년

에 걸쳐서 30%, 25%, 20%, 1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치이다. 글로벌 세이

프가드 조치이므로 제외국가 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 국가인 동시에 미국의 수입비중이 

3% 미만에 해당하면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GSP 국가이지만 수입비중이 

3%를 초과하는 태국과 필리핀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되었으며, 수입비중

이 3% 미만이지만 GSP 국가가 아닌 캐나다는 NAFTA 규정과 무관하게 포함

되었다. 한국도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된 국가이다.11)

10) Ibid., p. 45, p. 61.

11) USTR(2018. 1), “Fact Sheet: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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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태양광제품 관련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

대상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태양광 셀과 

모듈

할당 2.5GW 2.5GW 2.5GW 2.5GW

관세 30% 25% 20% 15%

자료: USTR(2018. 1), “Fact Sheet: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p. 4.

트럼프 행정부는 USITC가 조사한 피해사실에 입각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201조도 중

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USTR은 중국이 

산업정책 및 수출전략을 통해 자국의 태양광제품 생산 역량을 키움으로써 글로

벌 공급망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2005년 재생에너

지법을 제정하여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각종 

인센티브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도적인 이니셔티

브에 따라 중국의 태양광 셀 생산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2005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7%였는데 2012년 기준 6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

다. 2011년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했

음에도 중국은 대만, 말레이시아, 독일, 한국 등으로 우회해서 수출을 지속하였

다. 이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으로 수입된 태양광제품은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하여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셀과 모듈의 가격이 60% 이상 하락하였

다. 이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미국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미국정부는 

2017년에 글로벌 수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12)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9년 

이후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2016년까지만 해

도 태양광 셀과 모듈 수입은 증가추세였다. 그런데 2017년에 USITC의 조사가 

12) Ibid.,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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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HS 8541.4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1 말레이시아 1,539,022 2,704,232 1,806,900 1,376,662 2,671,505 2,716,874 1,165,925 

2 중국 2,367,682 2,240,118 1,259,250 612,497 393,089 544,463  119,713 

3 베트남  182,354  523,931  775,424  372,188 1,642,546 2,386,628 1,010,991 

4 한국 640,935 1,354,932 1,106,963  652,964  761,029 1,064,469 366,036 

5 태국  87,735  580,332  495,091  243,115  577,932 1,425,753  555,445 

6 멕시코 1,027,048  887,597  344,447  387,827  254,689  160,100   29,181 

7 싱가포르  432,187  393,055  178,954  169,289  190,140  196,724   95,043 

8 대만  422,163  339,073  123,064  146,833  220,404  199,544   97,809 

9 독일  462,579  231,065   93,283   93,579   87,658   76,977   34,070 

10 필리핀  134,887  180,715  89,503  108,498   67,690   74,910   37,499 

총수입 8,423,643 10,729,761 7,567,272 5,485,161 8,143,413 10,183,646 4,088,697 

주: 순위는 2015~21년(5월) 총수입액 기준임.
자료: USA Trade Online(검색일: 2021. 7. 14).

개시되고 2018년 2월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령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

든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시

장은 외부로부터 폐쇄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

는 2022년 2월까지 유지될 것이고 그 이후 4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둘째 201조 대상이었던 세탁기에 관한 조치를 살펴보겠다. 미시간

주에 본사를 두고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미국 기업인 Whirlpool이 

2017년 5월 31일 세탁기 부문 수입 급증으로 자국의 생산이 위축되었다는 점

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신청하는 청원서를 USITC에 제출했다. 2006년

에 업계 내 경쟁기업이었던 Maytag Corporation을 17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줄곧 1위 기업으로서 시장을 지배해 오던 Whirpool은 2012년에도 상무부에 

한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세탁기 수입 급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13) 이에 상무

13) 당시에 Whirlpool은 대형 세탁기 부문에서 2012년 기준 미국 시장점유율의 41%를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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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2년에 한국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도 가전제품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LG, 삼성)의 

대미 수출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Whirlpool은 LG와 삼성이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제3국(중국, 태국, 베트남 등)을 통해 대미 수출을 한다는 점을 근거

로 하여 2017년에는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였다. 삼성, LG의 가파

른 성장세에 Whirlpool의 시장점유율이 2017년 기준 35% 수준으로 감소했

다는 것도 세이프가드 조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14) 

USITC는 세탁기와 관련하여 대략 6개월간 조사를 거친 2017년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 세탁기 부문 산업이 수입 급증으로 중대한 피해를 보

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을 건의하였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와 무관하게 자국산업의 피

해 사실만을 밝혀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201조를 근거로 한 것

이다. USITC는 2017년 12월 조사결과 발표에서 세탁기 수입의 급증으로 미

국의 산업에서 나타난 중대한 피해 사실을 밝혔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사

항은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국

내 기업들의 운영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매출 대비 적자 규모가 더욱 심화된 것

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USITC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이 이러한 피해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어떤 다른 원인(예: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보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하였다.15)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2월부로 [표 2-4]와 같은 내용의 관세할당제도

(TRQ)를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세탁기 부품 부문에서 실시하도록 발표했다. 

120만 대 물량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3년에 걸쳐 50%, 45%, 40%의 관세를 부

과하겠다는 내용이며, 세탁기 부품은 연차별로 5만, 7만, 9만 개 물량 기준으

14) Tangel(2017. 10. 4), “Trade’s Test Case: Your Washing Machine,”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5). 

15) USITC(2017. 12), “Large Residential Washers Investigation No. TA-201-076,” pp. 33-3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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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대형 세탁기 관련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내용

대상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대형 가정용 

세탁기

저율관세 20% 18% 16%

할당량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고율관세 50% 45% 40%

대형 가정용 

세탁기 부품

저율관세 0% 0% 0%

할당량 5만 개 7만 개 9만 개

고율관세 50% 45% 40%

자료: USTR(2018. 1), “Fact Sheet: Section 201 Cases: Imported Large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and 
Imported Solar Cells and Modules”; 배찬권, 엄준현, 정민철(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표 2-5. 미국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HS 8450.2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1 중국 979,563 678,852 29,631 92,691 138,887 147,532 131,238

2 베트남 0 165,869 613,091 246,801 190,351 223,786 48,251

3 태국 8,684 128,779 462,766 219,670 163,095 185,210 112,533

4 멕시코 182,971 173,152 159,845 160,037 129,799 117,684 49,252

5 한국 70,614 115,433 243,956 127,802 113,395 132,020 129,496

6 스웨덴 22,228 20,797 22,118 28,728 27,574 21,263 8,784

7 스페인 15,039 15,523 21,031 19,864 20,395 12,040 5,693

8 독일 15,011 17,430 12,827 17,430 16,991 10,349 2,046

9 체코 13,055 10,597 14,540 16,028 10,849 8,103 4,793

10 이탈리아 3,747 8,274 24,014 8,664 8,838 3,686 2,319

총수입 1,312,927 1,336,722 1,605,836 939,733 822,193 863,693 496,426

주: 순위는 2015~21년(5월) 총수입액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 미주무역통계(검색일: 2021. 7. 14).

로 초과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3년에 걸쳐 50%, 45%, 40%의 관세를 부과하겠

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GSP 대상 국가들이며 미국 세탁기 수입의 3% 미만에 

해당되면 동 201조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GSP 국가이지만 수입의 3%를 

초과하는 태국이 포함되었고, 한국도 예외 없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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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32조 수입제한조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

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232

조 절차는 일반적으로 미국정부 내 혹은 정부 유관 기관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

되면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개시된다(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

할 수도 있다). 조사는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상무부는 요청을 받는 즉시 미

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상무부는 조사 요청을 받

은 시점으로부터 270일 안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고 정책 제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상무부가 판단하기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인정된다면 대통령은 90일 안에 상무부의 정책 제안을 수락하고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상무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대통

령은 232조의 관세 혹은 쿼터의 특성, 대상 국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232

조는 201조보다 수입제한조치의 제한범위가 넓고 특정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이 232조 내용을 결정한 뒤 15일 안에 관련 조치가 실시되고, 

30일 안에 의회에 서면으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 232조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어 의회의 사후 개입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다.16) 상

무부의 산업안보국(BIS)에서 담당하는 232조 조사가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그

러나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행정

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위임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17)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232조에 의한 상무부 조사가 총 8건 실시되어 

그중에서 5건이 ‘위협’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1963년 이후부터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가 총 26건 실시되어 그중에서 9건이 위협으로 인정되었고, 대통령이 행정조치

16) 다만 1980년에 미 의회는 석유 및 석유제품 부문 수입에서만은 미 의회 합의로 행정부의 232조 발동

을 제어할 수 있다는 법안(Crude Oil Windfall Profit Tax Act of 1980)을 통과시켰다. 

17) CRS(2020),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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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한 것은 다시 그중에서 6건에 불과했다. 트럼프 행정부 동안 232조에 의해서 

8가지 품목 ① 철강 ② 알루미늄 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④ 우라늄광(uranium ore) 

⑤ 티탄스펀지(titanium sponge) ⑥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⑦ 이동식 크레인(mobile crane) ⑧ 바나듐(vanadium)에 대한 조사가 있

었다.18) 

상무부는 2017년 4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8년 2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을 발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

해서 각각 25%와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처음부터 해당 관

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는 호주뿐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철강 쿼

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알루미늄에 대해

서는 2018년 5월 1일부로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철강과 알루

미늄에 대한 쿼터를 모두 수용했고, 브라질은 철강에 대해서만 쿼터를 수용해

서 알루미늄의 관세 대상에는 포함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관세부과 대상이

었으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입법 과정에서 2019년 5월 17일

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9) 2018년 5월에는 232조

에 근거하여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상

무부가 2019년 2월 대통령에게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 의회는 보고서 공개를 2020년 통합세출법20)에 근거해서 요구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이 국가안보 사안이며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기한 내에 실제 관세부과 결

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한 수입 자동차 및 자동

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에서 관세부과 권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21) 2018년 7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우라늄광에 대한 232조 조사를 실

18) Ibid., p. 2.

19) CRS(2021. 5. 18),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p. 9.

20)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0(P.L. 1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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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미국의 우라늄 생산량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고, 결과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실제 우라늄광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미

국 에너지부(DOE)는 미국의 핵에너지 강화 전략과 정책 제안을 2020년 4월에 

발표하였다.22) 2019년 3월에는 티탄스펀지에 대한 232조 조사가 개시되었

다. 티탄스펀지는 헬리콥터, 탱크, 항공 엔진 등에 사용되는 국방 자원이다. 세

계적으로 티탄스펀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이

나, 미국의 주요 수입원은 2019년 기준으로 일본(89%)과 카자흐스탄(10%)이

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티탄스펀지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는 취하지 않은 대

신 국방부와 상무부가 합동으로 워킹 그룹을 결성하여 정책 제안을 강구하였

다.23) 상기 품목들 외에 방향성 전기강판, 이동식 크레인과 바나듐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동안 232조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실제로 관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사로 실제 관세 조치가 취해진 품목은 가

장 먼저 조사된 철강과 알루미늄이다. 철강 산업의 대표 제품군은 철강(HS 

Code 72), 철강 제품(HS Code 73), 니켈 제품(HS Code 75)이고, 알루미늄 

산업의 대표 제품군은 알루미늄 제품(HS Code 76 및 HS Code 87)이다.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232조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제품 구성의 3분의 2 이상

을 차지하는 경우 파생 제품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HS Code는 철강 파생 제품

(73.1700류 등)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76.1490류 등)이다. [표 2-6]에서와 

같이 미국의 232조 조치 이전인 2017년 미국의 철강(HS 72 기준) 수입은 전년

대비 29.4% 증가했고, 알루미늄(HS 76 기준) 수입도 2015년부터 2017년까

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특히 2017년에 급격히 25.0% 증가했다. 그러나 232조 

21) CRS(2021. 5. 18),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pp. 16-18.

22) Ibid., pp. 18-19.

23) Ibid.,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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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미국의 철강(HS 72 기준) 및 알루미늄(HS 76 기준)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품목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철강
수입액 26,335,187 21,220,878 27,468,158 29,632,420 23,407,191 17,879,410

증감률 -23.1 -19.4 29.4 7.9 -21.0 -23.6

알루미늄
수입액 17,390,047 18,139,594 22,670,267 23,546,469 21,567,695 18,403,505

증감률 4.3 4.3 25.0 3.9 -8.4 -14.7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 미주무역통계(검색일: 2021. 9. 15).

조치 이후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액은 급격히 감소했다. 철강 총수

입액은 2019년에 전년대비 21.0% 감소했고 2020년에는 전년대비 –23.6%

를 기록했다. 알루미늄 총수입액은 2019년에 전년대비 8.4% 감소했고 2020

년에는 전년대비 –14.7%를 기록했다.24) 

232조의 조치 영향하에서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7]에서와 같이 232조 조치 이후로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액이 감소했다. 2020년 철강 부문(HS 72 기준) 미

국의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러시아 순인데 특히 브라질, 

한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

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232조의 영향으로 중국산 철강 수입도 

급격히 감소했다. 2019년 중국산 철강 수입액은 전년대비 23.6% 감소했고, 

2020년에는 더욱 하락(-37.1%)했다.

24) KOTRA(2020), pp. 19~22,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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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미국의 철강(HS 72 기준)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국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캐나다
수입액 4,428,930 4,114,385 5,200,525 5,789,291 4,764,467 4,392,974 

증감률 -21.9 -7.1 26.4 11.3 -17.7 -7.8 

브라질
수입액 2,937,230 2,098,177 2,839,994 3,104,929 3,364,790 2,096,104 

증감률 -18.8 -28.6 35.4 9.3 8.4 -37.7 

멕시코
수입액 1,452,658 1,420,556 1,727,311 2,202,537 2,075,218 1,838,859 

증감률 -35.9 -2.2 21.6 27.5 -5.8 -11.4 

한국
수입액 2,212,232 1,699,609 1,323,551 1,544,371 1,488,383 1,086,204 

증감률 6.0 -23.2 -22.1 16.7 -3.6 -27.0 

러시아
수입액 1,573,198 1,285,074 2,541,021 2,771,961 1,385,831 896,976 

증감률 -52.7 -18.3 97.7 9.1 -50.0 -35.3 

독일
수입액 1,212,072 1,040,599 1,193,388 1,217,178 916,439 715,024 

증감률 7.1 -14.1 14.7 2.0 -24.7 -22.0 

일본
수입액 1,547,160 1,183,516 1,235,915 1,107,908 946,593 671,833 

증감률 -9.4 -23.5 4.4 -10.4 -14.6 -29.0 

우크라이나
수입액 257,598 258,137 529,644 786,264 569,282 625,123 

증감률 -20.8 0.2 105.2 48.5 -27.6 9.8 

대만
수입액 1,046,699 811,849 975,038 788,856 559,276 480,360 

증감률 -6.2 -22.4 20.1 -19.1 -29.1 -14.1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입액 444,645 304,779 501,499 563,527 562,338 414,054 

증감률 -32.8 -31.5 64.5 12.4 -0.2 -26.4 

네덜란드
수입액 574,524 549,023 572,579 622,019 470,029 409,818 

증감률 -27.4 -4.4 4.3 8.6 -24.4 -12.8 

스웨덴
수입액 528,651 507,370 573,546 581,438 469,986 374,218 

증감률 -23.9 -4.0 13.0 1.4 -19.2 -20.4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입액 615,376 506,679 921,738 751,845 575,398 368,528 

증감률 -38.3 -17.7 81.9 -18.4 -23.5 -36.0 

중국
수입액 1,864,248 632,114 637,039 651,860 498,327 313,429 

증감률 -27.8 -66.1 0.8 2.3 -23.6 -37.1 

호주
수입액 236,746 234,265 365,613 434,460 409,400 300,030 

증감률 -14.2 -1.0 56.1 18.8 -5.8 -26.7 

총수입
수입액 26,335,187 21,220,878 27,468,158 29,632,420 23,407,191 17,879,410

증감률 -23.1 -19.4 29.4 7.9 -21.0 -23.6

주: 국가 순은 2020년 누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 미주무역통계(검색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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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미국의 알루미늄(HS 76 기준)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국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캐나다
수입액 7,238,552 6,851,406 8,415,320 8,180,001 6,967,926 6,878,475 

증감률 -1.3 -5.3 22.8 -2.8 -14.8 -1.3 

중국
수입액 2,958,869 2,901,716 3,350,462 2,851,996 2,347,544 2,358,411 

증감률 16.1 -1.9 15.5 -14.9 -17.7 0.5 

멕시코
수입액 822,410 870,611 1,003,755 1,211,691 1,029,071 1,238,380 

증감률 -1.0 5.9 15.3 20.7 -15.1 20.3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입액 667,344 1,019,909 1,397,675 1,504,113 1,265,945 831,896 

증감률 6.7 52.8 37.0 7.6 -15.8 -34.3 

독일
수입액 580,953 511,428 539,335 659,812 812,883 601,494 

증감률 6.2 -12.0 5.5 22.3 23.2 -26.0 

인도
수입액 223,438 199,993 464,290 693,277 645,619 399,959 

증감률 39.4 -10.5 132.2 49.3 -6.9 -38.1 

러시아
수입액 743,332 1,328,096 1,577,692 929,046 608,064 394,800 

증감률 -6.1 78.7 18.8 -41.1 -34.5 -35.1 

바레인
수입액 293,492 407,157 603,437 669,273 729,156 358,146 

증감률 15.5 38.7 48.2 10.9 8.9 -50.9 

태국
수입액 268,600 265,887 253,680 279,297 293,761 337,272 

증감률 17.6 -1.0 -4.6 10.1 5.2 14.8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입액 163,384 231,352 341,888 479,918 389,791 322,450 

증감률 -34.7 41.6 47.8 40.4 -18.8 -17.3 

아르헨티나
수입액 200,142 332,162 548,219 444,430 413,392 318,818 

증감률 13.4 66.0 65.0 -18.9 -7.0 -22.9 

[표 2-8]에서는 미국의 알루미늄(HS 76 기준) 국가별 수입 추이를 살펴본

다. 2020년 기준 알루미늄 부문(HS 76 기준)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중

국,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 독일, 인도 순인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이 2018년부터 가장 먼저 급격히 감소(-14.9%)했다. 한편 2018년에 한국으

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75.7%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20.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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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계속

(단위: 천 달러, %)

국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한국
수입액 200,890 177,951 181,941 319,626 381,465 302,946 

증감률 -5.3 -11.4 2.2 75.7 19.3 -20.6 

이탈리아
수입액 153,608 199,454 229,918 290,135 338,568 288,611 

증감률 -0.6 29.8 15.3 26.2 16.7 -14.8 

사우디

아라비아

수입액 177,031 100,560 164,489 232,764 294,730 280,122 

증감률 335.5 -43.2 63.6 41.5 26.6 -5.0 

콜롬비아
수입액 122,701 174,909 154,523 214,403 247,674 275,751 

증감률 29.5 42.5 -11.7 38.8 15.5 11.3 

총수입
수입액 17,390,047 18,139,594 22,670,267 23,546,469 21,567,695 18,403,505

증감률 4.3 4.3 25.0 3.9 -8.4 -14.7

주: 국가 순은 2020년 누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 미주무역통계(검색일: 2021. 9. 15).

232조 관세 조치의 대상 국가가 되어 대미 수출에 피해를 본 주요 교역국들

은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표 2-9]는 미국의 232조에 대해서 주요국들이 시행

한 보복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의 232조 관세부과 조치에 대

한 대응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 128개 품목(2017년 기준 30억 달러 규모)에 대

해 2018년 4월부터 관세부과를 시행했다. 120개 품목(신선 과일, 건조 과일, 

견과류, 와인, 에탄올 등)에 대해 15% 관세와 8개 품목(돈육 및 가공식품, 알루

미늄 등)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시행했다. 총 128개 품목이 중국의 전체 수

입(172.9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2017년 기준)였다. EU는 대미 

수입 품목(2017년 기준 32억 달러)에 대해 보복관세를 2018년 6월부터 시행

하기로 결정하고 총 196개 미국산 수입품목(철강, 의류, 식품류, 공산품 등)에 

10% 혹은 25% 관세를 부과했다. 터키는 2018년 6월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

에 고율관세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러시아도 2018년 7월 미국산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해서 25~40%의 보복관세 도입을 발표했다.25) 

25) 이철원 외(2018); KOTRA(2020), pp. 15~17,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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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미국의 232조에 대한 주요국들의 보복관세 대응 요약(2020년 기준)

국가 미국의 수출액 시행일자 관세수준 주요 품목

중국 32억 달러 2018년 4월 2일 15~25% 알루미늄, 돈육, 견과류, 에탄올, 과일 등

EU 13억 달러 2018년 6월 22일 10~25% 철강, 위스키, 화장품, 요트, 오토바이 등

인도 12억 달러 2019년 6월 16일 10~25% 견과류, 사과, 화학제품, 철강 등

터키 11억 달러 2018년 6월 21일 4~70% 석탄, 견과류, 위스키, 화장품 등

영국 3억 달러 2018년 6월 22일 10~25% 위스키, 화장품, 철강 등

러시아 2억 달러 2018년 7월 6일 25~40% 오토바이, 트랙터 운송기기, 화학제품 등

자료: CRS(2021. 5. 18), “Section 232 Investigations: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p. 29.

표 2-10. 미국의 232조 조치 관련 WTO 사건 현황

미국을 제소한 국가(사건) 미국이 맞대응으로 제소한 국가(사건)

중국(DS544) 노르웨이(DS552) 캐나다(DS557) 러시아(DS566)

인도(DS547) 러시아(DS554) 중국(DS558) 인도(DS585)

EU(DS548) 스위스(DS556) EU(DS559)

캐나다(DS550) 터키(DS564) 멕시코(DS560)

멕시코(DS551) 터키(DS561)

주: ( ) 안은 WTO 사건 일련 번호.
자료: KOTRA(2020), pp. 17~18, 비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미국의 232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 총 9개국이 WTO

에 제소했다. [표 2-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총 9개국이 

WTO에 제소한 상태이고, 미국도 맞대응으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노

르웨이와 스위스를 제외한 총 7개국을 WTO에 제소했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서 WTO 패널이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교역국들은 또한 무역협상으로 미국과 분쟁해결을 시도했다. EU는 

232조 조치 이후 즉시 미ㆍEU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미ㆍ

EU 간 무역장벽 완화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가 발표되었다. EU는 미국산 에너

지와 대두 등의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추가관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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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추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협

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한 EU 회원국들

의 의견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미ㆍEU 무역협상은 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

본은 보복관세 혹은 WTO 제소를 통한 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ㆍ일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을 취했다. 2018년 8월 미ㆍ일 경제협의체를 통해서 미ㆍ

일 FTA, 미국의 자동차 추가관세 보류 등의 의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2019년 

9월 미ㆍ일 간 무역합의26)를 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양측은 농산물 및 식

품류 수입시장개방 확대 및 디지털 무역 내 무역장벽 완화 등에 합의했다. 한국

은 미국이 제시하는 철강 쿼터에 합의했다. 한국에 배정된 쿼터 물량은 268만 톤

으로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약 21%를 줄이기로 결정했다.27)

다) 301조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무역대표부(USTR)에 부여하

고 있다. 외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위배했거나 불공정한 혹은 비이성적인 

무역 행위를 하여 미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 301조가 발동될 수 있다. 

301조를 활용한 무역구제조치는 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leverage)로 사용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무역 

행위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강력한 보호주의 

성격의 301조 관세조치를 검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국가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

으며, 특히 중국을 가장 큰 표적으로 꼽았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적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 처음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림 2-1]에서와 같이 미국은 1960

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흑자나 소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나 1980년대에 대규

모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2000년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26) USJTA: US-Japan Trade Agreement.

27) KOTRA(2020), pp. 18~19,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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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의 대세계 상품과 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1960~2020년 BOP(Balance of Payments) 기준.
자료: US Census Bureau(2020),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 Historical Se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지 금융위기 전까지 적자규모는 계속 확대되었다.28) 

[그림 2-2]에서와 같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불균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세와 함께 점차 확대되었다. 1995년 기준 미국

의 대중 무역적자는 337.9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이보다 약 12배 

증가한 4,189.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29) 이와 같은 중국의 활발한 대미 

수출은 미국이 중국에 항구적 최혜국대우(PNTR)30) 자격을 부여하는 법을 

2000년에 제정함으로써 가능했다.31) 이전까지는 연간으로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을 승인해 왔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중국은 WTO 회원국으

로 가입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0년 미국의 제조업 상

품 무역적자는 3,17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2016년 기준으로는 6,480억 달

러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32) 미국의 대중 상품과 서비스 적자는 2000년 

28) CFR(2019. 3. 8), “The U.S. Trade Deficit: How Much Does It Matter?”

29) US Census Bureau(2020),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with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30) 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31) Lincicome(2020), p. 2.

32) USTR(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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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억 달러 수준에서 2015년 3,340억 달러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

국이 WTO에 가입하기 16년 전인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산업 생산

성은 71%가 증가했는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0년부터 2016년까지는 

9% 이하로 증가했다.33) 중국의 급속한 수출 증가 이후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성장, 무역, 일자리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차이나쇼크 연구들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데이비드 오터(David H. Autor) 외(2016)가 연구한 중국의 무역 충

격과 미국 노동시장 조정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

켰다. 오터는 해당 연구에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 수입이 급

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략 2,40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분석했

다.34) 차이나쇼크 연구들은 중국의 무역 충격이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

는 영향을 알려주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림 2-2.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1985~2020년 무역수지는 BOP(Balance of Payments) 기준.
자료: US Census Bureau(2020),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with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33) Ibid. 
34) Autor, Dorn, and Hanson(2016), p.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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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실시 현황

대상 국가 실시 날짜 주요 내용

중국 2018년 7월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요구, 미국 

데이터망 불법침입 등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301조 대응

- 중국산 수입품 약 3,700억 달러에 대한 

대중관세(7.5~15%)

유럽연합 2019년 4월

- EU의 항공기 보조금(WTO 분쟁)에 대한 

301조 대응

- EU산 수입품 약 75억 달러에 대한 

관세조치(15~25%)

-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철회됨

프랑스 2019년 7월

-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301조 대응

- 프랑스산 수입품 약 13억 달러에 대한 

관세조치(25%)

-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철회됨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 압박의 수단으로 행사한 무역법 301조는 앞서 

나온 201조와 232조처럼 제정된 절차가 있다. 301조는 USTR이 자체적으로 

혹은 의뢰를 받아서 45일 안에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301조 조사가 개시되면 

미국정부는 WTO 내 혹은 해당 외국과의 무역협정 내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한

다. 외국 정부와 협의도 긴밀하게 진행된다. USTR은 301조 조사가 개시된 후 

12개월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가 제정된 1974년 이후 

현재까지 301조는 총 130건 발동되었다. 주로 EU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으

로 캐나다,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 가장 마지막 301

조 건은 2009년에 캐나다산 목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것인데 2010년에 관

세가 철회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무역법 301조는 [표 2-11]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총 6건이 발동되었다.35)

35) CRS(2021. 6. 15),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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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1. 계속

대상 국가 실시 날짜 주요 내용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2020년 7월

-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미국 기업에 불공

정하다는 이유로 301조 대응

- 약 21억 달러 수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치

(25%)

- 2021년 11월까지 철회됨

베트남 2020년 10월

- 베트남의 환율정책과 시장개입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301조 대응

- 조사 외에는 행정조치 없었음

베트남 2020년 10월

- 베트남의 목재 수출입과 관련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어 301조 대응

- 조사가 진행 중임

자료: CRS(2021. 6. 15),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p. 2.

상기 6건의 301조 조사들 중에서 지난 트럼프 임기 동안 가장 핵심적인 정

책 변화였고 미ㆍ중 갈등 파장을 일으켰던 조사는 2018년 7월 개시된 미국의 

대중 301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USTR에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지시했다. USTR의 301조 조사결과보고서는 2018년 3월에 발표되었

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대중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

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 또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고, 

미국의 추가 관세들에 대해서도 곧바로 대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미국과 중

국 간의 관세전쟁으로 격화되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은 [표 2-12]와 

같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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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미ㆍ중 관세전쟁의 전개(주요 경과)

시기 미/중 주요 내용

(2016~18년 초)

미국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강경한 대중 통상 압박 예고

중국
- 중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며 중국의 정책수단을 강

조, 보복관세부과 예고

(2018년 4월) 미국, 

1차 리스트(초안) 

발표

미국
- 중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25%) 부과 리스트(총 

1,333개 품목) 발표(2018. 4. 3)

중국
- 미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25%) 부과 리스트 발

표(2018. 4. 4)

(2018년 7월) 미국, 

1ㆍ2차 리스트 발표

미국

- 중국산 수입품(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25%) 부과 1차 리스

트(총 818개 품목) 발표(7월 6일부터 시행)

- 중국산 수입품(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25%) 부과 2차 리스

트(총 279개 품목) 발표(8월 23일부터 시행)

중국

- 미국산 수입품(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25%) 부과 1차 리스

트(총 545개 품목) 발표(7월 6일부터 시행)

- 미국산 수입품(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25%) 부과 2차 리스

트(총 333개 품목) 발표(8월 23일부터 시행)

(2018년 9월) 미국, 

3차 리스트 발표

미국
- 중국산 수입품(1,905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10%) 부과 3차 

리스트(총 5,745개 품목) 발표(9월 24일부터 시행)

중국
- 미국산 수입품(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5% 혹은 10%) 차등 

부과 리스트(총 5,207개 품목) 발표(9월 24일부터 시행)

(2019년 5월) 미국, 

관세 인상 조치 발표
미국 - 대중 3차 리스트 관세율 인상(10%→25%) 발표(2019. 5. 10)

(2019년 8월) 미국,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 4차 

리스트(AㆍB) 예고

미국

-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3,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10%) 부과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엄포(2019. 8. 1)

- 구체적으로 9월 1일부터 중국산 소비재(1,120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A)와 12월 15일부터 중국산 소비재(1,600억 달러)

에 대한 10% 관세(B) 조치 예고(총 3,805개 품목)

중국

- 미국산 수입품(750억 달러)에 대한 관세(5~10%) 부과 보복조

치 발표(2019. 8. 23)

- 미국산 자동차 등 5,078개 품목 포함(9월 1일과 12월 15일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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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조치 내용(무역합의 이후 현황)

대중 301조 리스트 관세 및 품목

1차 리스트 약 820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2차 리스트 약 280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3차 리스트 약 5,760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4차 리스트(A) 약 3,250개 품목에 대한 7.5% 관세

4차 리스트(B) 약 550개 품목에 대한 15% 관세(철회됨)

총합 중국산 수입품(2,7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7.5~25% 관세

자료: CRS(2020. 12. 15), “Trump Administration Tariff Ac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p. 10, p. 15.

 표 2-12. 계속

시기 미/중 주요 내용

(2019년 10월) 

미ㆍ중 무역협상 진행 

및 미ㆍ중 간 

통상격돌 완화

중국
- 미국산 일부 수입품(동물사료, 화학,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 

결정 취소(2019. 9. 11)

미국
- 대중 1~3차 리스트(2,500억 달러 규모) 관세 인상(25%→

30%) 계획 취소 발표(2019. 10. 11)

(2019년 12월) 

미ㆍ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미국, 

중국

- 미국과 중국은 각각 성명을 내고 무역협상 1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2019. 12. 13)

- 양국은 2019년 12월 15일 부과예정이었던 추가관세를 즉시 

유예하는 동시에 기존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

기로 합의

미국
- 12월 15일 예정된 1,600억 달러에 대한 추가관세 무기한 연기 및 

1,1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하(15%→7.5%) 결정(2019. 12. 13)

중국
- 12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4차 리스트(3,361개 품목) 추가관세 

실시 보류 및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중단

자료: KOTRA(2020), 비공개 자료, pp. 23~26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2019년 12월 미ㆍ중 간 무역합의 1단계가 성사되었으나 [표 2-13]에서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약 2,700

억 달러 규모)이 여전히 고율관세(7.5~25%)의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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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트럼프 행정부 301조 발동 이후 영향을 받는 미국의 대중 수출입 품목

(단위: 십억 달러)

구분
미국의 대중 수입품목 미국의 대중 수출품목

품목 수입액 품목 수출액

1 가구, 가정용 제품 45.1 의료용 장비 9.5

2 의류, 신발, 가방 41.4 기계, 엔진 8.4

3 산업용 장비, 기계 31.1 대두 7.1

4 통신 장비 22.7 전자 기계 6.7

5 컴퓨터, 반도체 등 22.4 석유, 가스 4.1

6 전자 제품 및 부품 18.7 화학원료 2.9

7 기타 장비 및 부품 15.8 종이류 2.4

8 가정용 장비 10.4 플라스틱 2.1

9 자동차 부품, 엔진 9.8 화장품 1.7

10 비금속 산업 부품 8.2 목재 1.6

주: 2019년 기준 상위 10개 품목.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은 중국의 보복관세 영향을 받는 품목임.
자료: CRS(2020. 12. 15), “Trump Administration Tariff Actions: Frequently Asked Questions,” p. 16, p. 18.

301조에 상응하는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미국의 대중 수출품도 고율관세

(10~25%)의 영향을 받고 있다. [표 2-14]는 최근까지 301조 관세조치의 영향

을 받는 미국의 수입품목과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출품목 현

황을 보여준다.

2) 기체결 무역협정 재협상 및 신규 무역협상 진행36)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이후 2021년 7월까지 20

개국과 14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의 상품 수출에서 FTA 체결 국가들

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이다.37)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2004년)가 가

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다음으로 호주(2005년), 한국(2012년)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미국의 무역협정은 체결 시기와 집권 정당이 강

36) KOTRA(2020), 비공개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37)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2021), “U.S. Free Trade Agreement Partner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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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미국이 체결한 FTA와 협상 동향

구분 국가 비고

기체결

이스라엘(’85. 9), NAFTA(’94), 요르단(’01. 12), 

싱가포르(’04. 1), 칠레(’05. 1), 호주(’05. 1), 모로코

(’06. 1), 바레인(’06. 1), CAFTA-DR(’04. 3 타결), 

오만(’09. 1), 페루(’09. 1), 한국(’12. 3), 콜롬비아

(’12. 5), 파나마(’12. 10), USMCA(’20. 7)

･ CAFTA-DR FTA는 2006년 발효(도미니

카공화국과 코스타리카는 각각 2007년, 

2009년 발효)

･ NAFTA는 2020년 6월 30일 만료되고 

USMCA(’20. 7 발효)로 대체됨

･ 일본(’20. 1)과는 무역협정 발효

조하는 바에 따라 FTA 체결 목적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해외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

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FTA 정책과는 다르게 새로운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다자적 접근 방식보다는 양자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이미 체

결된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무역 불균형, 일부 조항의 현대화 등을 이유로 재협

상을 요구하였다. 2017년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 3일째에 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할 정

도로 다자간 무역협상에 회의적이었다.38) 한편 한ㆍ미 FTA, NAFTA와 같이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벌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

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과 5차례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EU와도 지속

적으로 새로운 통상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인도와 소규모 무

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미국 대선(2020년 11월) 

이후로 협상을 연기하였다. 한편 의회는 정치ㆍ경제적으로 대만과 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압박하였다.

38) “Trump Abandons Trans-Pacific Partnership, Obama’s Signature Trade Deal”(2017. 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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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5. 계속

구분 국가 비고

협상 중  EU, 영국

･ 트럼프 대통령 TPP 탈퇴 선언(2017년 

1월)

･ 바이든 행정부 CPTPP 재가입 여부 불

확실(2021년 6월 28일 기준)39)

검토 중  인도, 대만

･ 트럼프 행정부 인도와 협상 추진을 미 

대선(’20. 11) 이후로 연기

･ 상원의원 50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만과

의 FTA 추진 촉구 서한 발송(2020년 

10월 1일)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Free Trade Agreement Partner Coun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31), 재인용: KOTRA(2020), 비공개 자료의 표를 일부 수정하였음. 

가) NAFTA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

고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NAFTA 재협상을 주장하였다. 트럼프 행정

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NAFTA 현대화, 무역불균형 해소 등을 명목으로 캐나

다와 멕시코에 NA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을 주도하게 된

다. NAFTA 재협상은 2017년 8월 개시되었으며, 협상 개시 3년 만인 2020년 

7월 NAFTA를 대체하여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이 발효되었다.40)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018년 3월 8일)하는 한편 캐나

다와 멕시코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2018년 6월 1일)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였다.41)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환경 보

39)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2021. 6. 28), “The CPTPP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8).

40) “TIMELINE-The long bumpy road from NAFTA to USMCA”(2020. 7.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22).



56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호, 의약품 접근성 강화, 일자리 아웃소싱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

지 않을 경우 USMCA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하였

다.42)

USMCA에서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노동 등 기존 

NAFTA 조항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율, 비시장국과 FTA, 일몰조항 등

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43) 환율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시 즉시 협

정국에 통보하며 관련 내용을 매달 공개하기로 하였다.44) 또한 중국과 같은 비

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USMCA 협정국들에 통

보하여야 하며, 협정문 최종 서명 30일 전까지 협상목적과 협정문을 전달하도

록 하였다.45)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목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역내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고 판단된다.46) 미국 중심의 강화된 통상규범과 새로운 조항이 포함된 

USMCA는 향후 전개될 무역협정과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 방향을 예고하고 있

다.47)

나) 한ㆍ미 FTA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ㆍ미 FTA로 무역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한ㆍ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였다.48) 트럼프 행

정부 출범 6개월 후인 2017년 7월에는 USTR 대표가 한ㆍ미 FTA 개정 논의를 

41) KOTRA(2020), 비공개 자료.

42) 위의 자료.

43) 김종혁, 박민숙, 임지운(2019), p. 11.

44) 고희채(2020), p. 4.

45) 위의 자료.

46) 김종혁, 박민숙, 임지운(2019), p. 17.

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12. 19), ｢USMCA 개정의 함의｣,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24).

48) 산업통상자원부(2018. 9. 3), ｢한ㆍ미 FTA 개정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설명자료)｣, p. 1,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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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 서한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이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2018년 3월 24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다.49) 2018

년 9월 양측은 한ㆍ미 FTA 개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9년 1월 1

일 발효되었다.50)

한ㆍ미 FTA 개정은 시장접근 개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등의 득과 실을 고

려한 협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박에 따라 이루어

졌다.51)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명분을 살려주면서도 산업계의 피해는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52)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분

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53) 개선, 무역구제 

투명성과 절차 개선,54)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55)이 주요 관심 분야였으며, 미

국은 자동차 안전 기준56) 및 환경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57) 또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선 제도, 원산지 검증 등 이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합의

하였다.58)

한ㆍ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위주의 통상정책으로 전 세계 

주요국과 통상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최초로 재협상에 성공한 무역협정이라

는 데 의의가 있다.59) 미국은 한ㆍ미 FTA 재협상으로 자동차 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

다.60) 한편 한국은 픽업트럭 관세 연장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49) 위의 자료.

50) 산업통상자원부(2018. 12. 31), ｢개정 한미FTA 2019년 1월 1일 발효｣,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3. 25). 

51) KOTRA(2020), 비공개 자료.

52) 위의 자료.

53) 투자자의 ISDS 남용을 제한하여 정부의 정책 권한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54) 현지 실사 절차를 규정하고 상계관세율 계산 방식을 공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55)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을 수입하여 사용 시 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56)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였다.

57) 산업통상자원부(2018. 12. 31), ｢개정 한미FTA 2019년 1월 1일 발효｣,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3. 25). 

58) 위의 자료.

59) KOTRA(2020), 비공개 자료.

6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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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하였으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남용 제한, 무역구제 조치 시 투명

성 확보 등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61)

다) 미ㆍ일 무역협정(United States-Japan Trade Agreement)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일본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일 무역적자 개

선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8년 9월 무

역협정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년 후인 2019년 10월 합의안에 최

종 서명하였다.62) 미ㆍ일 무역협정은 최종 서명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2020

년 1월 1일 발효되었는데, 이는 FTA와 달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른 것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발효(2018년 12월 30일), 일본ㆍEU EPA 

발효(2019년 2월 1일)를 앞두고 미국산 상품의 대일 수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63) 또한 미국은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EU, 중국과 갈

등을 겪고 있어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무역규범 수립 

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디지털 제품의 범위,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디지털세 분야에서 EU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과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지화, 사이버보안, 암호화기술, 소스

코드, 온라인 검열 등에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64)

미ㆍ일 무역협정은 일반적인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협정

(Digital Trade Agreement)도 포함하는데, 이는 USMCA와 유사하고 CPTPP

보다는 강화된 협정으로 평가된다.65) 향후 미ㆍ일 무역협정은 쌀, 자동차 및 

61) 위의 자료.

62) 위의 자료.

63) 위의 자료.

64) 한국무역협회(2019), ｢미일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29). 

6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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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등의 분야에 대한 관세 추가 협상,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자유화 등으로 

협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66)

라) 미ㆍ영 FTA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4일 런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과 

영국은 ‘매우매우 실질적인(very, very substantial)’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

라고 밝힌 바 있다.67) 미국과 영국은 2020년 5월 5일 화상회의로 1차 FTA 협

상을 개시한 이후 2020년 10월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다.68) 

미국은 영국과 FTA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EU 탈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미국과 관계 증진을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9월에 개최된 4차 협상부터는 구체적인 텍스트 기반 논의를 진행하

기 시작하였으며, 5차 협상69)에서는 19개70) 챕터에 대해 38세션이 진행될 정

도로 협상이 광범위하고 집중적(intensive)으로 이루어졌다. 5차 협상에서 상

품에 대한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디지털 챕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정 문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5차 협상을 

마치며 미국 대통령 선거(2020년 11월 3일) 이후 몇 주 이내에 공식적인 수준

에서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71)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ㆍ영 FTA 협상 재개 여부를 묻

66) KOTRA(2020), 비공개 자료.

67) Washington Trade Daily(2019. 6. 5), p. 2.

68) GOV.UK(2020. 11. 2), “Negotiations on the UK’s Future Trading Relationship with the 

US: Upd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8).

69) 5차 협상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70) 19개 부문은 Competition, Core Text, Cross Cutting Services,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Digital, Environment, Financial Services, Good Regulatory Practice(GRP),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Access for Goods,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Sectoral Annexes, Services Sectors–
Professional Business, Transport and Delivery Services, State Owned Enterprises, State 

to State Dispute Settlement, Telecoms, Trade Remedies이다.

71) GOV.UK(2020. 11. 2), “Negotiations on the UK’s Future Trading Relationship with the 

US: Upd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18). 



60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는 질문에 직접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국내 경제 회복에 ‘완전히 집중(fully 

focused)’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당분간 협상에 임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바 있

다.72)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73)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종식, 대규모 민간 항공기 보조금 분쟁해결, 

WTO 개혁, 기후변화, 노동자 중심의 무역 정책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74) 

미ㆍ영 FTA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어 ‘적어

도(at least)’ 2024년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75) 미ㆍ영 

FTA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받은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전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외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FTA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고 미ㆍ중 무역 이슈

로 다른 통상 이슈들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76) 또한 미ㆍ영 FTA 협상의 

내용이 포괄적(comprehensive)이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77)

영국은 미국과의 FTA에서 1998년 벨파스트협정(일명 굿 프라이데이 협정)

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데,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우

려하는 부분은 영국 영토임에도 EU에 남아 있는 북아일랜드 관련 내용으로 북

아일랜드에서 영국의 나머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품에 통관 확인 절차가 이뤄

지지 않고,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EU에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국제법 위

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78)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 낸시 팰로시 

72) World Trade Online(2021. 11. 22), “White House: No timeline for U.S.-UK trade talks”

(검색일: 2021. 3. 18).

73) Washington Trade Daily(2021. 3. 23), p. 1.

74) Ibid.

75) Washington Trade Daily(2021. 3. 15), p. 3.

76) Ibid.

77) Ibid.

78) 「“美와 무역협상도 글쎄…” 英-EU 무역싸움에 미국이 등판한 이유?」(2020.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17).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 61

하원 의장, 트럼프 행정부의 믹 멀베이니(John Michael “Mick” Mulvaney) 

북아일랜드 주재 특사 등은 미ㆍ영 FTA가 벨파스트협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79) 즉 미국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 통관을 강화하는 

등 ‘하드 보더(Hard Border)’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

편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2021년 3월 13일 영국이 EU 이전에 미국과 무역협상

에 나서는 것을 ‘비뚤어진 민족주의(perverse nationalism)’로 간주하며, 미ㆍ

영 FTA 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80)

마) 미ㆍEU FTA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새로운 통상협상 추진을 공식 발표(2018년 6월)하는 

등 4년 동안 EU와 FTA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주요 쟁점 분야에서 갈

등을 겪으며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81) 미국과 EU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분야는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 농산물 관세 인하, 항공기 보조금 분쟁

에 따른 보복관세부과 계획 등이다.82)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부과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83) 또한 EU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

폐,84) 관세할당85)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였다. 한편 항공사

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EU는 서로 이에 상응하는 조

치를 발표(2019년 4월)한 바 있다. 한편 WTO는 미국과 EU의 불법 보조금 지급

에 대해 미국과 EU가 각각 70억 달러(2019년 10월), 40억 달러(2020년 10월) 

79) 위의 기사.

80) Washington Trade Daily(2021. 3. 15), p. 3.

81) KOTRA(2020), 비공개 자료.

82) 위의 자료.

83)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대EU 관세율은 2.5%이나 EU의 대미국 관세율은 10%이다[오태현, 임지운(2019), 

p. 2].

84) 트럼프 행정부는 평균 7.5년 소요되는 유전자조작작물(GMO) 승인 절차를 신속히 해줄 것을 EU 측에 요

구하였다[한국무역협회(2020. 2. 25), ｢EU-미국 무역협상, 농산품, GMO, 자동차 등이 쟁점｣,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3. 30)]. 

85) 일정 수입물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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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86)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도 EU와 통상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양국의 큰 

견해 차이도 있었지만, 미ㆍEU FTA 협상이 공동의 필요성으로 추진된 것이 아

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관세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EU가 소극적으

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즉 EU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인위적인 무

역 전쟁(artificial trade war)’87)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조 바이든 민주

당 대선후보의 당선 결과를 보고 나서 협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했

을 것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2021년 3월 29일 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대국과 관련된 공동

의 목표에 미국과 EU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88) 

3)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화89)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이전하는 데 용

이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

화, 디지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만을 대

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EU, 프랑스, 영국 등과 달리 그 대상을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소비재 제조기업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이 주로 미국 글로벌 IT 기업인 상황에서 소비자대상 사업까지 포함

하여 디지털세를 부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

로 해석될 수 있다.90)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디지털무역협정

86) KOTRA(2020), 비공개 자료.

87) “Biden will end ‘artificial trade war’ with EU, adviser says”(2020. 9.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3. 30).

88) Washington Trade Daily(2021. 3. 30), p. 2.

89) KOTRA(2020), 비공개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90) 오태현(2020),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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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USMCA, TPP, 한ㆍ미 FTA 디지털 무역규범 비교 

구분 USMCA 제9장 TPP 4장 한ㆍ미 FTA

디지털 제품 무관세 제19.3조(의무규정) 제14.3조(의무규정)
제15.3조 1항

(의무규정)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제19.4조(의무규정) 제14.4조(의무규정)
제15.3조 2-3항

(의무규정)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제19.6조(의무규정) 제14.6조(의무규정) 제15.4조(의무규정)

소비자 보호 제19.7조(의무규정) 제14.7조(의무규정) 제15.5조(노력규정)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제19.11조(의무규정) 제14.11조(의무규정) 제15.8조(노력규정)

개인정보보호 제19.8조(의무규정) 제14.8조(의무규정) -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제19.12조(의무규정) 제14.13조(의무규정) -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제19.16조(의무규정) 제14.17조(의무규정) -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19.17조(의무규정) - -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 제19.18조(노력규정) - -

자료: 이규엽, 강민지(2019), p. 6 재인용. 

(Digital Trade Agreement) 체결(2019년 10월), USMCA 발효(2020년 7

월) 등을 추진하였다.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으로 금융정보와 같은 국

경 간 이동 장벽이 높은 데이터의 왕래가 가능해졌다. 그 외에도 디지털 제품

(음악, 게임 등)에 대한 관세 적용 금지, 전자 인증(서명) 사용 허용,91)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가능 장소 등을 제한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디지

털 무역규범을 담고 있다고 평가92)되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USMCA)

을 발효시킴으로써 디지털무역규범의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기술 기

업들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국제 세금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91) 소비자와 기업 보호를 바탕으로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2) 이규엽, 강민지(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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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2020년 7월 10일)하였다. 미국은 프

랑스가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

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

히 해왔다.93) 프랑스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1월 

6일부터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핸드백, 화장품, 비누 등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2020년 7월 16일)하였다.94)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1월 7일 디지털세 부과 또는 검토 중인 국가95)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이라는 이유로 프랑스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

다.96) 

나. 투자 및 리쇼어링 정책

1)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국의 미국 내 투자 및 기업 

인수 행위를 경계하는 한편, 그와 같은 시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

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관련 법률, 정책, 관행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ㆍ중 간 패권경쟁 측면에서도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경계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97)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1년 2개월 뒤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불공정 정책, 사례 등에 대한 215쪽 분량의 검토 보고

서98)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국에 대한 

93)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9. 12. 2), “Section 301 Investigation: Report on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9).

94) Federal Register(2020. 7. 16), “Notice of Actio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9).

95) EU와 9개국(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에 대한 조사

를 진행하였다.

96)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1. 1. 7), “Notice of Modification of Section 301 

Action: Investigation of France’s Digital Services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29).

97)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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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WTO 제소,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행정명령(presidential memorandum)99)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10년(45.7억 달러)부터 2016년(603억 달러)까

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자본의 해외 유출을 우려한 중국정부가 2016년부

터 자본 유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2017년 대미 투자는 전년대비 50.7%(297억 

달러) 줄어들었다.100) 한편 중국은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미국 기업을 인수 합병

(M&A)하는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였는데, 전체 직접투자의 약 93%(1990~ 

2017년 누적)가 M&A로 이루어졌다.101) 이처럼 중국의 투자 및 M&A가 빠르

게 늘어나자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미

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였다.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CFIUS의 심사 대상 확대를 포함한 권한을 강화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최종 서명하였다.102) 이후 재무부는 

FIRRMA의 외국인의 미국에 대한 특정 투자에 관한 규칙(31 C.F.R. part 800)

을 개정하여 CFIUS의 심사범위(jurisdiction)와 절차(process) 등을 확정 발표

(2020년 1월 13일)하고 이를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103) 이에 따라 

2020년 2월 13일 이전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 또는 기업의 통제 가능

9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8. 3. 22), “Findings of the Investigati

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2).

99) U.S. Government Information(2018. 3. 22), “Memorandum on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s Laws, Policies, Practices, or Action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2).

100)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2018), p. 4.

101) 위의 자료, p. 4.

10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FIUS Laws and Guid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

103)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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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거래에 한해 CFIUS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FIRRMA가 발효된 이후

에는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용대상 투자(covered investments)’

도 CFIUS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104) 즉 ‘TID105) 미국 비즈니스’, 특정 부동

산 거래106) 등도 CFIUS의 심사대상 투자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2020년 10월 15일부터는 하나 이상의 중요 기술을 생산, 설계, 시험, 제조, 

조립, 개발하는 미국 기업과 관련된 특정 외국인투자 거래에 대한 의무 신고 조

항, ‘실질적 이익(substantial interest)’과 관련된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107)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TID 미국 비즈니스’에 대해 25%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의결권을 획득하거나, 외국 정부가 외국인 기업에 대해 

49% 이상의 의결권을 획득할 경우 거래 실행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108)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를 

개정함으로써 자국의 첨단기술 및 기반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

만 미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커플링(decoupling)을 빠르게 진행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술협력 및 개발 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1, 2위 교역국인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외

국인투자 규제 강화 조치들은 기존의 ‘기술생태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

미한다. NATO에서 2021년 6월 처음으로 중국을 안보 위협국으로 선언하였

는데, 이는 단순히 안보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가

104) 위의 자료.

105) TID는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y),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중요한 개인 데이터

(sensitive personal Data)를 합성한 약어이다[Federal Register(2020), “Provisions Pertaining 

to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31 CFR Parts 800 and 801: 

Section 800.248),” p. 31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106) Federal Register(2020. 11. 17), “Provisions Pertaining to Certain Transactions by Foreign 

Persons Involving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31 C.F.R. part 802),” p. 315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4).

10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FIUS Laws and Guidance”(검색일: 2021. 5. 3).

108) Federal Register(2020. 9. 15), “Final Rule on Mandatory Declaration Provisions(31 C.F.

R. part 800),” p. 571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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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109) 즉 중국, 러시아 등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첨단기술, 보건, 

안보 분야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 소재, 부품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기술동맹 참여 

압박을 더욱 심하게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기술동맹에 참여할 경

우 기술동맹국들에 중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공급할 기회가 많아지나, 대미 

투자도 역시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국의 1위 교역상대국인 중국

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의 60% 이상이 

현지의 중국 또는 한국 기업에 납품, 판매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 시장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110) 따라서 미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글로벌 공급

망 변화 움직임, 중국의 대내외 환경 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2) 리쇼어링 정책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 기업들(특히 제조업)의 본국 회귀(리쇼어링)

를 유도하려는 정책들이 다수 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리쇼어링이 중요했

던 이유는 리쇼어링이 국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표적

으로 2017년 세제개편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은 법인세와 소득

세의 대규모 감면과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소득 이전 방지 등을 주요 골자

로 담고 있다. 해당 정책은 2017년 12월에 제정되어 법인세를 35%에서 21%

까지 인하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10월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

략111)도 국내 제조업 부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미

국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육성하

기 위한 민-관-학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첨단제조 R&D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109) “Nato summit: leaders declare China presents security risk”(2021. 6. 1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6. 23).

110) 「“미국동맹ㆍ중국무역 앞으로도 둘 다 계속할 수 있을까”」(2021. 6.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3).

111)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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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인

하는 정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2월 행정명령112)에서 정부의 새로

운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기존 규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바이아메리칸 정책113)도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국내 제조업

을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국내산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발

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들은 과연 얼마나 효과

가 있었을까?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

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리쇼어링과 FDI 기업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가장 최근인 2020년 수치에서도 1,484개 기업이 새로운 리쇼어링과 

FDI의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하였다.114)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미국 기업들

의 리쇼어링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창출 성과도 연간으로 발표하는데,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쇼어링과 FDI 기업들이 신고하는 연간 일자리 수

는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2018년과 2019년에 다소 꺾이는 추세였다. 최근에

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로 리쇼어링과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해 

2020년 일자리 수가 반등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리쇼어링은 국내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중요했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 2018년까지 

집계한 통계를 보면 [그림 2-4]와 같이 2010년 이후 제조업 부문(NAICS 

31-33)에서 기업(Firm)과 시설기반(Establishment)의 수가 처음 통계가 집

계된 1978년 수준보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제조업이 더

욱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8년까지 미국 제조업 기업 혹은 시

설기반의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112) E.O. 13771: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113) E.O. 13788: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114) Reshoring Intiative(2021), “Reshoring Initiative 2020 Data Report,”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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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리쇼어링+FDI 기업들의 연간 일자리 발표 현황(2008~20년)

(단위: 개)

자료: Reshoring Initiative(2021), “Reshoring Initiative 2020 Data Report,”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그림 2-4. 미국 제조업 기업 및 시설기반 현황(1978~2018년)

(단위: 개)

주: 기업이 한 개 이상의 제조시설을 보유할 수 있어 기업과 시설기반을 구분해서 집계함.
자료: 미국인구조사국(2020),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NAICS: 1978-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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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국 제조업 고용 현황(1978~2018년)

(단위: 명)

자료: 미국인구조사국(2020),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NAICS: 1978-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그림 2-6. 미국 제조시설 신설 및 폐업 현황(1978~2018년)

(단위: 개)

자료: 미국인구조사국(2020),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NAICS: 1978-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그림 2-5]는 미국의 제조업 고용현황을 보여주는데, 2010년 이후 점진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계가 처음 집계된 1978년부터 2000년대까지 수준보

다는 밑돌고 있다. [그림 2-6]에서 미국 제조시설의 신설과 폐업 현황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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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제조부문 시설의 수명이 길어졌으나 동시에 기업들의 생

산기반이 확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2-7]에서와 같이 미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주요 부문(기계ㆍ컴퓨터ㆍ자동

차ㆍ화학ㆍ전자기기)별로 제조기반 신설 현황을 살펴봐도 2010년부터 2018년까

지 실적은 과거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그림 2-7. 주요 제조업 부문별 제조기반 신설 현황(1978~2018년)

(단위: 개)

자료: 미국인구조사국(2020), “Business Dynamics Statistics: NAICS: 1978-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침체된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 제조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다수 출현했

다. 대표적으로 2017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대규모 감세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소득 이전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12월 제정되었는데,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하락하였다. 또한 

최고소득세율은 39.6%에서 37% 수준으로 낮추고 기타 누진세율을 단순화했

다. 기업들의 해외유보소득에는 징벌적 세율(기존 10.5%→21%)을 적용하여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로써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국내에서 노동과 소비, 투자와 저축을 장려했다. 기업들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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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부담도 덜어 기업들의 국내 이전을 장려했다. 국외로 소득 이전을 방지

하는 과세정책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정책이었다.115)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10월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 전략116)도 국내 제

조업 부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미국 기업들의 리쇼

어링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 미국 제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민-관-학 파트너

십을 구성하고 첨단제조 R&D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책은 

△새로운 제조기술의 개발과 사용 확대 △제조업 인력의 교육훈련 확대 △국내 

제조업 공급사슬의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특히 반도체 등 전자기기와 바

이오ㆍ의료품 부문의 국내 제조기술을 발전시키고, 전 부문에서 인공지능과 로

봇 등을 활용하고, 사이버보안성을 높이는 제조업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정

책이었다. 제조업계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STEM 교육 강화, 직업

훈련 강화, 산업과 인력의 매칭과 다양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성장이 가능한 제조업 생태계가 되도록 정부가 중소기업

과 지역의 발전에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정

부의 강력한 지원전략이 마련되어 기업으로서는 국내로 제조업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117)

국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도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

인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2월 행정명령118)에

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기존 규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발

표했다. 신규규제 1개 도입 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two-for-one(2:1) 

rule과 부처별로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지시했다.119) 또한 규제환경

115) Tax Policy Center(2021), “Analysis of the Tax Cuts and Jobs 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

116)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117) Copan(2018. 12. 5),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

118) E.O. 13771: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119) Federal Register(2017. 2. 3),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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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리쇼어링 정책 내용 요약

주요 정책 리쇼어링 관련 내용

2017 세제개편안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 법인세 감면(35%→21%)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6%→37%) 및 세율구조 단

순화, 세액공제 확대(표준공제액 인상) 

-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국내 이전 유도)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국내 제조업 생태계 지원전략(제

조업 선진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민-관 파트

너십의 활용, 정부의 R&D 투자지원책)

- △반도체 등 전자기기와 의료품 부문 제조 기술혁신, 

전 부문으로 AI,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제조 디지털

화 추진 △제조업계 인력 양성 STEM 및 직업훈련 강

화 △중소기업과 지역발전 지원책 등 포함

규제 완화 행정명령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규제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 기업 활동 지원책

- △신규규제 1개 도입 시 기존규제 2개 폐지, two-for-one

(2:1) rule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 등

바이아메리칸 정책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 국내 제조업 보호 정책

- △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 비자(H-1B VISA) 발급 통제 강화 

△ 국내 기업에 공공조달 우선권 부여. 예를 들어,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 철강 기업이 참여하도록 함

자료: Trump White House Archives(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을 개선해서 기업들의 국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바이아메리칸 정책120)도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한

다는 목적하에 국내산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발급을 제한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내 

철강기업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했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H-1B VISA) 발급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통제하겠다고 했다. 국내산 공공

조달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미국으로 리쇼

어링을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121)

120) E.O. 13788: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121) Federal Register(2017. 4. 18),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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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결정요인(2010~20년)

순위 국외 부정적 요인 국내 긍정적 요인

1 상품의 질/재생산/품질 보증의 문제 고객/시장의 접근성

2 운송(항공) 비용 정부 인센티브

3
생산 공급망 중단 위험성/자연 재해 

위험성/정치 불안정성
고숙련 노동자/트레이닝

4 총비용 제조 생태계 시너지

5 관세 이미지/브랜드

6 환경에 대한 고려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7 배송 문제 인프라

8 재고 문제 시장까지 시간 단축

9 임금 상승 자동화/기술

10 불확실성의 문제 고객의 긍정적 피드백

11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더 높은 생산성

12 이동 비용과 시간 충분한 생산 가능성(capacity)

자료: Reshoring Initiative(2021), “Reshoring Initiative 2020 Data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에 [표 2-17]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들이 기업들에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로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결정하게 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2-18]에 따르면 크게 국내 긍정적 

요인과 국외 부정적 요인에 기반하여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 인센티브가 2순위로 국내 긍정적 요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

하고 있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리쇼어링 정책에 포함된 내용

들(고숙련 노동자의 트레이닝, 제조 생태계의 개선 등)이 기업의 리쇼어링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산업군은 교통장비(Transportation Equipment) 산업군(32%)이었고, 그다

음으로 컴퓨터 및 관련 전자기기 산업군(12%), 기타 전자기기, 장비 및 부품 산

업군(10%), 화학 산업군(9%),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산업군(5%), 의료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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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미국 기업들의 기술수준과 리쇼어링(2010~20년)

(단위: %)

관련 부품 산업군(5%), 의류 및 원단 산업군(5%) 등이었다. 동 기간 미국 내 리

쇼어링의 특징은 기술 집약도(Technology Level)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

의 경우에 국내 이전이 더 많이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은 기업

들의 경우에 국내에 창출한 일자리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표 2-19 참고). 이러

한 특징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즉 기술 집약도가 

높은 기업은 고숙련 노동자가 있는 국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으

나 국내 이전을 시도하기에는 수반되는 비용이 크다. 반면에 기술 집약도가 낮

은 기업은 국내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제조업 생태계의 시너지, 

정부의 제조업 강화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리쇼어링을 더 많이 하였으나 제조

업 자동화의 영향으로 기술 집약도가 높은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여지는 적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122)  

기술 집약도
리쇼어링

일자리 창출 국내 이전

상(High) 28 17

중상(Medium-High) 36 20

중하(Medium-Low) 18 22

하(Low) 18 41

상+중상(H + MH) 64 37

중하+하(ML + L) 36 63

자료: Reshoring Initiative(2021), “Reshoring Initiative 2020 Data Re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그리고 미국의 리쇼어링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일어났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으로 창출된 국내 일자리는 총 5만 8,817

개(46%)이고, 그다음으로 멕시코(2만 7,481개, 21%), 캐나다(1만 2,744개, 

122) Reshoring Initiative(2021), “Reshoring Initiative 2020 Data Report,” p. 13, p. 1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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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7,376개, 6%), 일본(6,750개, 5%) 순이다. 지역으로 구분하면, 같

은 기간 리쇼어링의 61%가 아시아로부터 있었고, 그다음으로 북미(30%)에서 

일어났다. 미국을 제외한 북미(캐나다 혹은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도 대부분 

아시아로부터 일어났다. 예를 들어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은 대부분 아시아

(82%)로부터 일어났고, 서유럽으로부터의 니어쇼어링 비중은 18%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123)

3.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대부분 관세부과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관세부과 조치의 대상 품목들에서 미국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IMF(2019)에 따르면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관세조치 대상 모든 품목에

서 미국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4) 또한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 리스트에 있는 모든 품목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관

세 수입은 증가하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

른 부담을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진 것이 아니고, 해외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나 수입된 제품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증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

의 232조 관세부과 조치로 철강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201조 세이프가드 

조치로 세탁기 산업 부문에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최종제품을 수입하는 업

123) Ibid., pp. 16-20. 

124) IMFBlog(2019. 5. 23), “The Impact of US-China Trade Tens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 77

종의 기업들이 늘어난 관세 비용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당 산업군에서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Bown, 

Jung, and Lu(2018)에 따르면 2018년 4월 3일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자본재가 43%를 차지하였고, 그 뒤

를 중간재(41%), 소비재(12%)가 이었다.125) 또한 6월 15일에 발표된 301조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중간재 비중이 52%로 크게 확대되었고, 다음을 자본재

(43%)가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중간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크게 증가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그림 2-8]에 따르면 해당 관세대상 품목 리스트 중에서 

기타 중간재에 해당되는 수입액은 34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높은 수입액을 기

록한 단일 품목은 반도체(36억 달러), 플라스틱(22억 달러) 순이었다. 한편 트

럼프 행정부의 통상조치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업계에서도 평가가 다양하다. 

201조로 수입이 급감한 태양광제품 업계의 산업 대표인 SEIA126)에서는 오히

려 201조로 부족해진 태양광 셀과 모듈 부품 등으로 미국 공공전력 부문에서 

피해가 있으므로 201조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127) 그런데 232

조로 영향을 받은 철강과 알루미늄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128)들은 트럼프 행정

부의 232조 덕분에 해당 산업 내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투자도 증가하

였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232조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129)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취해진 이후 USTR은 해

당되는 미국 기업 중에서 관세부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관세

125) PIIE(2018. 6. 18), “Trump, China, and Tariffs: From Soybeans to Semiconduc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126) SEIA: Solar Energy Industry Association.

127) SEIA(2021), “Section 201 Solar Tariff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128)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United Steelworkers, 

Specialty Steel Industry of North America,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 The Committee on Pipe and Tube Imports 등. 

129) S&P Global(2021. 5. 19), “US steel groups urge Biden to keep Section 232 tariffs amid 

cooperation with 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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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Tariff Exclusion Process)를 실시

했다. 2020년 1월 31일자로 USTR의 관세 배제 프로세스에 접수된 신청은 총 

5만 2,746건이었다. 2020년 8월 24일 기준으로 이 중에서 6,804건(13%)은 

관세 배제가 승인되었고, 4만 5,942건(87%)은 불허되었다. 신청건수가 99가

지로 구분된 수입품목(HTSUS 관세 코드130))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해

도 상당히 많았다고 판단된다.131)

그림 2-8. 301조 대중수입품 관세부과 대상 추가품목별 수입액

(단위: 십억 달러)

주: 2018년 6월 15일 발표된 301조 추가 관세대상 품목.
자료: PIIE(2018. 6. 18), “Trump, China, and Tariffs: From Soybeans to Semiconduc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중국정부 주도의 대미 투자 확대를 경계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 외국인투자제한조치를 실시한 것도 특징적인 부분

이다. 이는 중국의 법률, 정책, 관행이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 투자

130) 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10 digit 품목코드).

131) CRS(2022), “Section 301: Tariff Exclusions on US Imports from Chin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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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부분 미국 기업을 인수 합병(M&A)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

편 신고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조

치들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ㆍ중 간 디커플링을 가속

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은 리쇼어링 기업을 위한 국내 비즈니

스 환경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제공에 초점을 둔 오바마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는 차이점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관해 단정적으로 결

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를 기준

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유의

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 리쇼어링 기

업에서 증가한 일자리 개수는 5만 개였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리

쇼어링 정책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아웃소싱 여건

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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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구분하지 않고 자국 통상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를 

펼쳤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하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주로 활용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뿐만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와 같이 기존에는 잘 쓰이지 않았던 자국의 무역구제제도를 주요 통상정

책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통상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

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중국을 압박하는 요긴한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

다. 또한 최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철강수입품에 무

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

입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미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전임 트럼프 행정

부의 손을 들어줬다.132) 이는 다시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또는 다른 

대미 교역국과 통상이나 기타 분야에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를 근거

로 232조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미국 내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1) 선행연구

Flaaen and Pierce(2020)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시행했던 다양한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제조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

다. 해당 논문은 미 연방정부가 해당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트

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착안하여, 관세부과 조치

132) Thompson Hine(2021. 2. 5), “CIT Rejects Broad Challenge to Section 232 Tariff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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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제조업에서의 생산, 고용,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

였다. 해당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3가지 관세부과 조치

(201조에 근거한 세탁기 및 태양광패널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232

조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관세부과 조

치들이 미국 제조업 내 생산, 고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서 3가

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인상된 관

세율이 적용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해당 품목 수입시장

에서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일반적으로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조건하에서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

면 상대가격이 변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동 품목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133) 두 번째 경로는 미국 기

업 입장에서 중간재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부과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중간재를 자국 내에서 조달하거나 관세 

대상 품목이 아닌 중간재를 사용하여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최종재를 생

산하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하

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해당 중간재가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경우, 부과된 관세는 해당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마지

막 경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한 상대 교역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리킨다. 

Flaaen and Pierce(2020)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상된 수입품 관

세율이 적용된 산업에서의 고용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해당 품목 수

입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드는 자국산업 보호경로가 고용에 미친 긍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세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대미 교

133) Balassa(1965), p.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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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또한 카운티별로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실업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비 상승과 보복관세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서 상

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Flaaen and Pierce(2020)의 연구와 차별화

된다. 첫째, Flaaen and Pierce(2020)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제조업(NAICS code: 315-339) 내 고용, 생산 및 제품 가격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석유 및 가스 추출업(NAICS 

code: 2111), 석탄채굴업(NAICS code: 2121),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채광업

(NAICS code: 2122/2123), 식품제조업(NAICS code: 311)까지 분석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ierce and Schott(2012)에서 제시

한 NAICS 코드와 HS 코드 간 매칭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대상산업의 범위를 

상기와 같이 확대할 수 있었다. 둘째, Flaaen and Pierce(2020)는 이중차분

법(Difference-in-Diffences) 접근을 통해 특정 관세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3

가지 관세부과 영향 경로가 산업 지표(고용, 생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쳤는지를 추정한 반면, 본 연구는 Flaaen and Pierce(2020)에서 사용한 3가

지 관세부과 영향 경로를 동태적 패널모형인 차분 일반화적률법(Difference 

GMM) 모형에서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같은 방법론으로 산업 고정효

과를 제거한 후 3가지 관세부과 영향 경로가 산업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쳤는지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2) 모형, 자료, 방법론

본 보고서는 Flaaen and Pierce(2020)에서 사용된 관세부과 영향 경로를 

이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별 고용 및 생산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참고로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 세탁기 및 태양

광패널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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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과 대상품목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laaen and Pierce(2020), p. 25.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 제한물량까지는 저

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한물량 초과 시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

(TRQ: Tariff-Rate Quota)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통

상법 301조에 의한 일괄적인 수입품 고율 관세부과 조치와는 다른 형태를 띠

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림 3-1]에서와 같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대상 수

입액(70억 달러)이 미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분석단위가 되는 산업수준(industry-level)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laaen and Pierce(2020)와 마찬가지로 관세부과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로서 앞서 언급한 3가지 경로(자국기업 보호, 생산비 상승, 보

복관세)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각의 경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는 Flaaen 

and Pierce(2020)에서와 같이 산업 수준 계산식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이

때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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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전인 2019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

용하였다.

먼저 자국기업 보호경로()는 특정 국가 로부터의 특정 수입 품목 에 대

한 관세부과에 따른 관세액 증가분이 해당 미국 산업 의 국내총수요(domestic 

absorption)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exp

∈



                       [수식 3-1]

즉 해당 변수는 관세부과 대상 품목별 수입액( )에 인상된 관세율

()을 곱한 후 이를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국내총수요[국내생산액()+

수입액( )-수출액(exp )]로 나눈 값이다. 이때  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

세부과 대상 국가-수입품 목록의 집합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생산비 상승경로()는 특정 국가 로부터의 특정 중간재 수입 품

목 에 대한 관세부과에 따른 관세액 증가분이 해당 미국 산업 의 국내총수요

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산업 의 최종재를 생산하는 데 중간재로 사용되는 산

업 의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된다.

 




  exp

∈



            [수식 3-2]

이때   는 미국 상무부(DOC: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경제분

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제공하는 2012년 기준 투입-산

출표(input-output table)상 산업 의 최종재를 생산하는 데 중간재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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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 투입액을 나타낸다. 또한 는 산업 의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중간재총액(total intermediate inputs)을 가리킨다. 는 산업 의 최종

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를 

지칭한다. 

끝으로 보복관세 경로()는 특정 산업 의 미국 내 생산액에서 특정 국가 이 

미국의 특정 수출품목 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른 수출관세액 증가분

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exp
                        [수식 3-3]

이때   는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부과 대상 수입품 목록의 집합을 나타

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동태적 패널모형의 일종인 차분 일반화적률법 모형

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차분 일반화적률법을 사용한 이유는 본 분석에서 종속

변수(log  )로 사용하는 log를 취한 산업별 고용자 수와 산업생산 변수의 

시차변수(lagged variables)가 당기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차분 일반화적률법을 사용하면 산업 고정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차분했을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오차항의 차

분항에 존재할 수 있는 자기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다.134) 

다음으로 데이터 출처를 살펴보면 첫째 종속변수인 산업별 고용자 수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에서 제공하는 연도별/산업별 고용인원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북미산업분류체계 코드(NAICS code) 4자리를 기준으로 고용자 수를 추출

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산업생산은 미 연준(Federal Reserve)에서 제공하는 

산업생산 및 가동률(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 

134) 윤윤규 외(2013),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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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수

고용(천 명) 132.7 138.6 0.5 708.9 2,844

산업생산(지수) 105.3 18.7 57.7 180.9 2,828

자국산업 보호경로(ip) 0.0002 0.0015 0 0.0776 2,844

생산비 상승경로(rc) 0.036 0.932 0 49.030 2,844

보복관세 경로(fr) 0.0027 0.0076 0 0.0877 2,844

수출 비중 0.011 0.015 0.00007 0.1045 2,844

수입 비중 0.011 0.016 0.00007 0.0948 2,844

자료: 저자 작성.

G.17)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앞서 구축한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 및 생

산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경로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차분 일반화적률법 모형 추

정을 위한 회귀식은 [수식 3-4]와 같다. 이때 각각의 경로는 1기 이후의 고용과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Flaaen and Pierce(2020)

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 교역에 노출된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며, 노출 정도에 

따라 일국의 통상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외부충격으로 산업별 지표(고

용자 수, 산업생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135) 이와 같은 산업별 지표 속에 존재

할 수 있는 관찰 불가능한 특성(unobservable)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각 산업의 

수출 비중(Exp    )과 수입 비중(   )을 추정모형에 포함시

켰다.

    

log                       
 Exp              [수식 3-4]

[수식 3-4]에서  는 특이오차항(idiosyncratic error terms)을 가리킨다. 

[표 3-1]은 본 분석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135) Flaaen and Pierce(202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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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표 3-2]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준다. 먼저 첫 번째 칼럼을 따르면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경로

는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효과를 수치로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미국 산업 

내 고용은 89.5%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칼럼을 보면 수입

품 관세부과에 따른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경로 역시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추정계수 또한 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

과 조치에 대응한 각국의 보복관세 경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음(-)으로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끝으로 네 번째 칼럼에서 자국산업 보

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하나의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추정

하였을 경우, 각 경로에 대한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나 추

정계수의 부호는 각각 양(+), 음(-), 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네 번째 칼

럼에서 사용된 모형의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더라도 각 경로가 고

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 측면에서는 회귀모형 구축 시 예상했던 방향과 부합

되는 결과로 보인다.136) 또한 모든 칼럼에 걸쳐 사용된 도구변수로서 종속변수

의 1차 시차변수인 전기의 고용[L.log(고용)]는 당기의 고용에 5%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는 [표 

3-2] 아래쪽 열에 삽입된 아렐라노-본드 검정(Arellano-Bond test) 통계량 

값으로도 뒷받침된다. 즉 모든 칼럼에서 1차 차수 검정 통계량은 1% 유의수준

에서 음수로 나타나 오차항에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2차 차수 

검정 통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오차항에 자기상관성이 존재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1차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함으로

136) [표 3-2] 네 번째 칼럼에서 사용된 모형의 추정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제외하고 Flaaen and Pierce

(2020), p. 22에서 제시하는 [표 4]의 첫 번째 칼럼에서 사용된 모형 추정결과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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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고용에 미친 영향 

구분
(1)

log(고용)

(2)

log(고용)

(3)

log(고용)

(4)

log(고용)

자국산업 

보호경로(ip)

0.895*

(0.406)

2.519

(7.149)

생산비 

상승경로(rc)

0.001*

(0.001)

-0.003

(0.012)

보복관세 

경로(fr)

-0.262

(1.066)

-0.269

(1.066)

수출 비중
15.698*

(7.406)

15.704*

(7.408)

15.696*

(7.414)

15.678*

(7.409)

수입 비중
0.535

(1.205)

0.536

(1.205)

0.594

(1.170)

0.600

(1.168)

L.log(고용)
0.309*

(0.142)

0.309*

(0.142)

0.309*

(0.142)

0.308*

(0.142)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대상산업 수 79 79 79 79

관측치 2,686 2,686 2,686 2,686

Arellano-Bond

검정 통계량

차수 z P>z z P>z z P>z z P>z

1 -2.63 0.01 -2.63 0.01 -2.63 0.01 -2.63 0.01

2 0.71 0.48 0.71 0.48 0.72 0.47 0.71 0.48

주: 1) 차분 일반화적률법 모형 추정결과이며, 괄호 안은 79개 산업에 대해 군집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by 79 industrie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추정.

써 오차항의 1차 차분항에 존재하는 자기상관성을 통제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산업의 수출 비중(=산업별 수출액/총수출액)은 산업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입 비중(=산업별 수입액/

총수입액)에 대한 추정계수 역시 양(+)의 부호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진 않았다. 예컨대 네 번째 칼럼에 따르면 수출 비중이 1단위 확대되었을 경

우 산업 고용은 약 15.68%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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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면 [표 3-3]의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에서 각각 사용된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생산비 상승경로는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각국의 보복관세 경

로는 산업생산에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보복관세 경로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미국의 산업

생산은 86.1%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네 번째 칼럼을 보면 3가지 

경로에 대한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경로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

면 자국산업 보호경로는 산업생산에 음(-)의 영향, 생산비 상승경로는 양(+)의 

영향, 보복관세 경로는 음(-)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부과 조치로 해당 산업에서는 해외 수입업체로부터의 경쟁 위협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산업 차원에서 보호 효과를 누리게 된 미국 기업들이 관

세부과 시점 전보다는 적은 물량을 생산하는 동시에, 해당 시점보다는 높으면

서도 고율관세가 적용된 수입품 가격보다는 낮은 내수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마

진율을 제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생산비 상승 경로는 다른 경로에 비해서

는 작지만 미국 산업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당초 

예상했던 것과 배치되는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선 [표 3-1]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모든 칼럼에 걸쳐 산업별 수출 비중에 대한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변수로서 사용된 종속변수의 1차 시차변

수에 대한 추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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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구분
(1)

log(산업생산)

(2)

log(산업생산)

(3)

log(산업생산)

(4)

log(산업생산)

자국산업 

보호경로(ip)

-0.221

(0.239)

-5.837*

(2.940)

생산비 

상승경로(rc)

-0.0001

(0.0001)

0.009*

(0.005)

보복관세 

경로(fr)

-0.861**

(0.306)

-0.807**

(0.310)

수출 비중
1.077*

(0.484)

1.080*

(0.485)

0.962*

(0.479)

0.915*

(0.461)

수입 비중
0.869

(0.942)

0.869

(0.942)

1.006

(0.964)

1.001

(0.968)

L.log(산업생산)
0.753***

(0.040)

0.753***

(0.040)

0.739***

(0.041)

0.736***

(0.042)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대상산업 수 79 79 79 79

관측치 2,660 2,660 2,660 2,660

Arellano-Bond

검정 통계량

차수 z P>z z P>z z P>z z P>z

1 -5.44 0.00 -5.44 0.00 -5.38 0.00 -5.32 0.00

2 0.36 0.72 0.36 0.72 0.33 0.74 0.33 0.74

주: 1) 차분 일반화적률법 모형 추정결과이며, 괄호 안은 79개 산업에 대해 군집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by 79 industrie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추정.

앞선 [표 3-2]와 [표 3-3]은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의 미국 산업 내 고용 및 생산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에서는 상기 두 가지 유형의 관세부과 

조치 중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실시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

국의 산업 지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구축한 관세부과 영향의 3가지 경로값을 바탕으

로 301조 관세부과 영향 경로값이 0이 아니면서 232조 관세부과 영향 경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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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고용에 미친 영향 

구분
(1)

log(고용)

(2)

log(고용)

(3)

log(고용)

(4)

log(고용)

자국산업 

보호경로(ip)

2.200

(7.812)

1.073

(7.724)

생산비 

상승경로(rc)

0.029

(0.048)

0.029

(0.048)

보복관세 

경로(fr)

0.007

(1.327)

-0.143

(1.330)

이 0인 산업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

과 조치의 영향만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만 북미산업분류체계 4자리 코

드 기준으로 철강 및 합금 제조업(NAICS code: 3311), 구매한 철강을 사용한 

철강 제조업(NAICS code: 3312), 알루미나 및 알루미늄 생산 및 가공업

(NAICS code: 3313), 금속 주조업(NAICS code: 3315), 전기조명기기 제조

업(NAICS code: 3351)의 경우 232조 관세부과 영향 경로값과 301조 관세부

과 영향 경로값이 모두 0이 아니었다. 이에 해당 5개 산업군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표 3-4]는 상기와 같은 자료 구축 과정을 거친 후 301조 대중 관세부

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모든 칼럼에 걸쳐 관세부과 조치의 3가지 영향 경로는 미국 산업 고용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네 번째 

칼럼에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기존에 예상했던 부호를 보여준다. 또한 앞선 [표 3-2], [표 3-3]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칼럼에 걸쳐 산업별 수출 비중은 5%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고

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모든 칼럼에서 종속

변수의 1차 시차변수 역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기 고용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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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계속

구분
(1)

log(고용)

(2)

log(고용)

(3)

log(고용)

(4)

log(고용)

수출 비중
15.532*

(7.320)

15.599*

(7.364)

15.544*

(7.334)

15.595*

(7.385)

수입 비중
0.666

(1.191)

0.649

(1.193)

0.648

(1.168)

0.690

(1.172)

L.log(고용)
0.311*

(0.144)

0.311*

(0.144)

0.311*

(0.143)

0.311*

(0.144)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대상산업 수 74 74 74 74

관측치 2,516 2,516 2,516 2,516

Arellano-Bond

검정 통계량

차수 z P>z z P>z z P>z z P>z

1 -2.55 0.01 -2.56 0.01 -2.56 0.01 -2.56 0.01

2 0.72 0.47 0.72 0.47 0.72 0.47 0.71 0.48

주: 1) 차분 일반화적률법 모형 추정결과이며, 괄호 안은 74개 산업에 대해 군집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by 79 industrie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추정.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표 3-5]의 첫 번째 칼럼에서 자국산업 보호경로가 5% 통계적 유의수준

에서 산업생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

서 [표 3-3]의 추정결과 해석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에서 보호 효과를 누리게 된 미국 기업들이 마진율을 제

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했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보복관세 경로는 1% 유의수준에서 산업생산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대중

관세 부과 조치에 보복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대미관세 부과 조치가 이뤄지면

서 해당 산업 분야에서 미국 수출기업의 생산을 위축시킨 결과로 보인다. 끝으

로 네 번째 칼럼의 추정결과 또한 첫 번째 칼럼과 세 번째 칼럼에서 각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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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 

구분
(1)

log(산업생산)

(2)

log(산업생산)

(3)

log(산업생산)

(4)

log(산업생산)

자국산업 

보호경로(ip)

-8.647*

(3.534)

-8.102*

(3.467)

생산비 

상승경로(rc)

-0.001

(0.008)

0.004

(0.007)

보복관세 

경로(fr)

-0.688**

(0.265)

-0.612*

(0.245)

수출 비중
1.097*

(0.474)

1.203*

(0.510)

1.158*

(0.507)

1.070*

(0.488)

수입 비중
0.760

(0.981)

0.766

(0.973)

0.817

(0.999)

0.808

(1.003)

L.log(산업생산)
0.742***

(0.043)

0.748***

(0.043)

0.739***

(0.041)

0.734***

(0.043)

시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대상산업 수 74 74 74 74

관측치 2,490 2,490 2,490 2,490

Arellano-Bond

검정 통계량

차수 z P>z z P>z z P>z z P>z

1 -5.22 0.00 -5.27 0.00 -5.26 0.00 -5.19 0.00

2 0.37 0.71 0.39 0.70 0.35 0.73 0.34 0.74

주: 1) 차분 일반화적률법 모형 추정결과이며, 괄호 안은 74개 산업에 대해 군집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by 79 industrie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추정.

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산업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유지

되고 있다. 한편 앞선 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칼럼에서 산업별 수출 비중

과 종속변수의 1계 시차변수는 산업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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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는 산업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

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통해 마진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생산

량을 감축했을 가능성과 해당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대미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 수출기업들에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한편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

세를 제외하고 넓은 범위에 걸친 품목에 부과된 301조 대중수입품 관세 조치

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부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

과, 301조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3가지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

경로, 보복관세 경로)는 미국 산업 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

향을 살펴보면 앞선 2가지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종합적인 영향과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미약하지만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산업생산에는 부정

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검토하면서 당초에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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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01조 대중관세 면제요청 결정요인

1) 배경

본 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에 대한 면제요청(exclusion request) 

자료를 활용하여 어떤 수입 품목이 해당 관세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발동, 네 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

에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 수입품 대부분이 추가 관세의 

영향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 행정부는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

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면제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본 제도는 기본

적으로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며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

용되며 면제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은 301조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

외된다.137)

관세 면제요청 절차는 기업이 USTR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신청서에는 

관세 면제를 받기 원하는 수입 품목을 Harmonized Tariff Schedule(HTS) 

10단위 기준으로 명시하고 면제의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138) 각 신청서당 한 

개 품목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면제를 받기 원하

는 기업은 신청서를 여러 개 제출해야 한다.

한편, USTR은 각 신청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해당 품목이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것인지, 둘째, 

관세로 인해 해당 기업 혹은 미국의 이익(interest)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셋째, 해당 품목이 ‘중국제조2025’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이다. USTR

의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품목은 301조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정 

기업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승인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적

137) 관세 면제요청 제도는 대중국 301조 관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을 대상으로 부과된 232조 관세에도 적용되었다.

138) 일반적으로 HTS 10단위를 넘어서는 품목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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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세 면제 조치가 적용된다. 즉 기업 A가 HTS8903100060(왕복이나 로터

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 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대해 관세 면제 승인을 

받았고, 기업 B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 면제요청을 신청했다면 기업 B에 대한 관세 

면제 역시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관세 면제는 1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

는 추가 심사를 거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

세 면제요청에 대한 분석은 대중국 관세가(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일말의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관세가 어떤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혹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분석자료

가) 면제요청 데이터

301조 관세 면제요청에 대한 데이터는 USTR의 웹사이트 USTR Comments 

Portal과 미국 연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결정을 공지하는 regulations.gov에

서 제공한다. 또한 QuantGov.org는 해당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관

리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QuantGov.org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301조 대중국 관세는 네 차례에 걸쳐 부과되었는데 각각에 대한 면제요청 마

감 시점과 신청건수는 [표 3-6]과 같다. 본 내용은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어 4차 관세에 대한 면제요청 대부분(약 98%)은 아직 결정 보류 상

태이다. 참고로 추후 분석에서 보류 중인 케이스는 제외한다. 



제3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영향 분석 • 99

표 3-6. 301조 대중관세 면제요청 마감시점 및 신청건수

(단위: 건수)

구분 마감시점 신청건수 승인 거부 보류

1차관세

(tranche 1)
2018. 10 10,814

3,655

(34%)

7,158

(66%)

1

(0%)

2차관세

(tranche 2)
2018. 12 2,869

1,073

(37%)

1,794

(63%)

2

(0%)

3차관세

(tranche 3)
2019. 10 30,283

1,497

(5%)

28,786

(95%)

0

(0%)

4차관세

(tranche 4A)
2020. 1 8,781

167

(2%)

0

(0%)

8,614

(98%)

총건수 - 52,747
6,392

(12%)

37,738

(72%)

8,617

(16%)

주: 괄호 안은 전체 신청건수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자료: QuantGov(검색일: 2021. 9. 15).

표 3-7. 301조 대중관세 대상 품목 업종별 현황

업종 대중 수입
규제품목

1차 2차 3차 합계

　 합계 507,497 32,627 13,621 245,212 291,460

01 농산물 942 608 608

02 임산물 271 34 34

03 수산물 69 62 62

면제요청이 총 5만 2,747건 접수되었고 이 중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은 4차 관

세를 제외하면 1, 2차 그리고 3차 관세 간에 면제요청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1, 2차 관세에 대한 면제요청 중 35%가량이 승인 판정을 받은 반면에 3차 관세에 

대한 면제요청 중에서는 단 5%만이 승인 판정을 받았다. 신꽃비, 라미령, 권혁주

(2018)에 따르면 1차와 2차 관세에서는 ‘중국제조2025’와 관련된 기계류 및 자

본재와 LCD, LED 등 일부 전자부품 및 중간재가 규제의 중심이었고 3차 관세에

서는 전 업종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다. 신꽃비, 라미령, 권혁주(2018)가 분석

한 업종별(ISIC v.4의 2단위 기준) 관세 대상 품목은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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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계속

업종 대중 수입
규제품목

1차 2차 3차 합계

05 석탄 1 1 1

06 원유 및 천연가스 0 0 0

07 금속광물 40 43 43

08 기타 광물 334 327 327

10 식품 5,196 4,834 4,834

11 음료 69 37 37

12 담배 27 27 27

13 섬유 19,598 3,176 3,176

14 의류 22,693 1,882 1,882

15 피혁제품 21,104 6,751 6,751

16 목재 및 코르크 4,267 3,463 3,463

17 종이 및 종이제품 2,715 2,703 2,703

18 인쇄물 2,742 575 575

19 코크 및 석유제품 662 1 646 647

20 화학제품 12,961 4 720 10,948 11,672

21 의약품 3,680 　 562 562

22 고무 및 플라스틱 19,133 1,440 11,263 12,703

23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7,558 　 19 5,282 5,301

24 기초금속 4,533 　 　 1,779 1,779

25 조립금속제품 20,048 101 848 14,133 15,082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186,615 10,036 4,355 67,330 81,721

27 전기장비 46,270 5,734 3,806 36,820 46,360

28 기계 44,368 13,916 1,903 32,137 47,956

29 자동차, 트레일러 13,854 1,699 135 13,824 15,658

30 기타 운송장비 3,499 1,138 396 2,960 4,494

31 가구 22,295 　 　 21,945 21,945

32 기타 제조업 34,953 　 　 259 259

99 미분류 6,999 　 　 803 803

자료: 신꽃비, 라미령, 권혁주(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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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분석

모든 면제요청 중 판단 보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HTS 품목별로 신청건수 

빈도를 비교하면 [그림 3-2]와 같다.139) x축은 HTS 2단위를 나타내고 y축은 

신청 빈도(%)를 나타낸다. HTS 84(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품) 

및 HTS 85(전자기기와 그 부품)가 전체 중 각각 36%와 22%로 압도적인 비중

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HTS 94(가구ㆍ침구ㆍ매트리스), 87(자동차 및 부품), 

73(철강의 제품), 83(비금속 제품)이 각각 6.3%, 4.6%, 4.3%, 4.0%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그림 3-2. 품목별(HTS 2단위) 신청 빈도

자료: QuantGov(검색일: 2021. 9. 15)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품목의 분류를 HTS 6단위로 좁혀보면 상위 14개 품목의 신청 빈도는 [표 

3-8]과 같다. [그림 3-2]와 마찬가지로 HTS 83, 84, 85, 87 등 기계류, 비금속 

제품, 차량 부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범위를 상위 30개 품목으로 넓혀

139) 판단 보류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총신청건수는 4만 4,1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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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품목별(HS 6단위) 신청 빈도(상위 15개 품목)

(단위: 건수)

품목(HS6) 품목묘사 신청건수 비중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3,656 8.3

851150 기타 발전기 3,023 6.9

851190 발전기 부분품 1,342 3.0

830241 비금속 장착구ㆍ부착구(건물용) 1,240 2.8

870899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846 1.9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658 1.5

841391 액체펌프 593 1.3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586 1.3

850440 정지형 변환기 511 1.2

851180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기타) 498 1.1

854370 그 밖의 전기기기 486 1.1

853650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기타)
451 1.0

848180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 등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 및 유사한 장치(기타)
439 1.0

854520 탄소브러시 425 1.0

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자료: QuantGov(검색일: 2021. 9. 15)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도 그림은 크게 다르지 않다. HTS 94단위로 시작하는 품목이 추가로 포함될 

뿐 [표 3-7]과 유사한 품목 구성을 보인다.

이렇듯 해당 품목에 대한 신청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에 대한 수입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 중 HTS 85, 84, 94는 

최상위 3개 수입 품목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 21%, 7%이다. 

그 밖에 HTS 87, 73, 83 역시 각각 3.2%, 2.5%, 1.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

중을 보인다.140)  

다음으로 품목별 승인 비중은 품목별 신청건수 중 승인받은 건수가 차지하

140) 품목별 수입 비중에 대한 계산은 UN Comtrade 데이터(검색일: 2021. 9. 16)를 활용하였으며 2017년

과 2018년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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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HTS 2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결과는 [그

림 3-3]에 나타나 있다. x축은 HTS 2단위를 나타내고 y축은 신청 빈도(%)를 

나타낸다.

그림 3-3. 품목별(HTS 2단위) 승인 비율

자료: QuantGov(검색일: 2021. 9. 15)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승인 비율은 [그림 3-2]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HTS 62

와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100%의 승인 비율을 자랑하나 이들에 대한 신청건

수 자체는 각각 14건과 32건으로 많지 않다.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HTS 85

와 84에 대한 승인 비율은 각각 7%와 29%로 높지 않으며, 그 밖에 많은 신청

을 기록한 HTS 83, 87, 94의 승인 비율은 각각 2%, 10% 그리고 4% 수준에 머

문다. 

앞서 USTR이 면제요청에 대한 판단을 할 때 3가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하지만 USTR이 공개한 서류에는 어떠한 판단 기준을 충족하여 혹

은 어떠한 판단 기준을 위배하여 가부(可否)가 결정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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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 특정 품목이 승인되었고 거부되었는지 그 이유

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HTS 84, 85에 포함되는 제품이 대

중국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제조2025’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는 점을 상기하면 이들 제품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승인 비율이 수긍되는 바

이다. 

한편, 면제요청 데이터는 신청 기업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USTR의 

최종 판단이 난 경우를 기준으로 총 3,940개 기업이 면제요청을 했으며 기업별

로 최대 1만 221건, 최소 1건의 신청건수를 기록하였다. 이 중 100건 이상의 

면제요청을 신청한 기업들의 업종을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North 

America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141) 각 기

업의 NAICS 코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Bureau van Dijk의 Orbis에서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QuantGov.org의 데이터와 매칭(matching)해 신

청 기업을 식별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4]에서 보여준다. x축은 NAICS 2

단위를 나타내고 y축은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NAICS 33에 속해 

철강, 기계, 전자, 반도체에 종사하는 기업의 신청 비중이 4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3-4]에 따르면 NAICS 33 기업 중 가공금속(NAICS 332)을 생산하는 

기업의 비중은 27%, 기계제조(NAICS 333) 기업은 33%,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기업(NAICS 334)은 20%, 운송장비 제조기업은 20%를 차지한다. 즉 주

요 신청 기업의 업종 역시 첨단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들 기업의 신청건수 대비 승인 비율은 8.7%에 불과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주요 IT 및 반도체 기업의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Apple과 반도체 기업인 Micron Technology만이 각각 16건과 2건

을 신청했을 뿐 그 밖의 GAFA 기업과 Intel, Qualcomm, Broadcom 등 주

요 반도체 기업의 신청건수는 전무했다.142) 

141) 총 43개 기업이 해당되며 이들의 신청건수는 전체 신청건수의 4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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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 신청 기업의 업종(NAICS) 비중143)

자료: QuantGov(검색일: 2021. 9. 15)와 Orbis(검색일: 2021. 9. 17)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본 기업 분석은 극히 일부의 주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일반적인 결

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어떤 기

업들이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하려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등 분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3) 분석 모형 및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선 논의와 관련하여 좀 더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

체적으로 판정이 완료된 모든 신청에 대해 판정 결과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한다. 신청 품목의 종류가 ‘중국제조2025’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미ㆍ중 통상갈등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제3차 관세 대상 여부, 신청 

142) GAFA는 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을 의미한다. 

143) NAICS 44에는 더 많은 소매 업종이 포함되나 해당 데이터의 NAICS 44는 모두 자동차 관련 소매기

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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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의 수입 규모 등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어

떤 품목이 관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 분석 모형

분석을 위한 기본 추정모형은 [수식 3-5]와 같다.

              

[수식 3-5]

  : 면제요청 건 가 승인되었을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 : 면제요청 건 의 품목이 HTS 84 혹은 85에 해당할 경우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 : 면제요청 건 의 HTS가 3차 관세의 대상일 경우 1의 값을, 그렇

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 : 의 요청 품목의 2016~18년간 연평균 대중국 수입액의 자연로

그값(HTS 10단위 기준). 

종속변수인  가 1 혹은 0의 값을 가지므로 프로빗(probit) 모형으

로 추정하며, (ㆍ)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가리킨다. 계수  의 

의미는 요청 의 품목이 전반적 미ㆍ중 통상갈등 및 ‘중국제조2025’와 밀접한 

연관이 HTS 84 혹은 85에 포함될 경우 승인 확률을 의미한다.  이 음(-)의 값

을 가질 경우 품목 가 해당 HTS에 포함되면 면제요청에 대한 승인 확률이 낮

아짐을 뜻한다. 

계수  는 3차(tranche 3) 관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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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 있듯이 3차 관세는 그 이전의 1, 2차 관세에 비하여 훨씬 전방위적이

고 큰 규모로 부과되었다. 소비재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더 넓은 범

위의 중간재와 자본재가 관세 대상이 되었다. 1, 2차 관세가 일종의 시범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3차 관세는 더 본격적인 조치였고, 따라서 미ㆍ중 통상갈등의 

정점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 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3차 관세 대상에 포

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인 확률이 떨어짐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 는 요청  품목의 수입 규모가 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규모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

해 상당 부분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 면제 

결정에는 품목별 수입 규모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수입

액 변수를 포함시켰다. HTS 10단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데이터는 USA 

Trade Online에서 확보하였다. 

[수식 3-5]의 추정모형은 매우 간결한 것으로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 등에 따른 내생성(endogeneity)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청 기업의 정보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관련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

었고 이러한 점이 본 분석모형의 한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나) 실증분석 결과

[표 3-9]는 [수식 3-5]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용이한 해석을 위해, 추정된 

계수가 아닌 평균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보고한다.144) 먼저 [수식 

3-5]에 나타난 기본모형을 추정한 결과 면제요청 품목이 HTS 84 혹은 85에 

속하거나(    ) 3차 관세의 대상일 경우(    )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청 품목이 HTS 84 혹은 85에 속할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한 비HTS 84/85 품목에 비해 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7.4%

144) 프로빗은 선형 모형이 아니므로 계수 추정치가 한계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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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301조 대중관세 면제요청 결정요인 추정결과

(1) (2) (3)


-0.403

(-21.37)***

-0.444

(-16.17)***

-0.539

(-2.39)**


-1.444

(-77.44)***

-1.489

(-51.39)***

0.075

(0.33)


0.015

(3.09)***

0.015

(3.07)***

0.054

(4.59)***

 * 
0.764

(2.04)**

0.105

(2.75)**

*



-0.087

(-6.95)

 * 
0.005

(0.37)

(Pseudo)   0.1954 0.1955 0.1977

관측치 수 43,918 43,918 43,918

주: ***: 1% **: 5%,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자료: 저자 추정 결과.

가량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요청 품목이 3차 관세 대상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

우와 비교하여 승인 가능성이 26.5% 정도 낮아진다. 이는 상당히 직관적인 결

과로 ‘중국제조2025’ 및 현재 미ㆍ중 통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들에 대

해 면제요청을 신청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뜻한다. 

한편, 신청 품목의 수입 규모()가 클수록 승인 가능성은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일수록 그만큼 경제적으로 중

요한 제품이므로 승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

모는 크지 않은데 수입액 1% 증가 시 승인 확률은 대략 0.003% 증가함을 의미

한다.145)  

145)  는 수입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므로 실제 수입액의 1% 증가는 대략  의 승인 

가능성 증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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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의 두 번째 칼럼은 [수식 3-5]의 기본모형에  와   더

미의 교차항을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   는 신청 품

목 가 HTS 84 혹은 85 그리고 3차 관세 대상에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의 효과

를 추정한 것이다. 추정결과 양(+)의 한계효과가 나타나며 이는    혹은 

   둘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에 비해 두 경우 모두 포함되면 승인 가

능성이 더 큼을 의미한다. 이 역시 다소 반직관적인 결과이나 경제적 유의성은 

크지 않다. 한편 나머지 변수와 관련해서는 (1)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표 3-9]의 세 번째 칼럼은 HTS 84/85 혹은 3차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

의 승인 가능성이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에 의해 받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 *  와 *  교차항을 추가로 포함시켜 추정한 결

과를 나타낸다. 이 경우 3차 관세 자체의 효과()는 사라지지만, 3차 관

세 대상 중 수입액이 많은 품목일수록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품목 전체 평균()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4) 소결

본 소절에서는 301조 관세로 피해를 받은 미국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

된 관세부과 면제요청 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면제

요청이 집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주로 면제요청을 

신청했는지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HTS 84, 85 품목에 대한 면제요청이 가

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은 기계류와 부품, 전자기기와 부품에 해

당되며 미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품에 대한 면제요청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일맥상통한 결과로 기계 및 전자제

조(NAICS 33)에 종사하는 기업의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TS 84 및 85 품목에 대한 승인 비율은 각각 29%와 7%로 그리 높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면제요청이 HTS 84 및 85 품목에 해당되는지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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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면제요청이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경우 승인 가능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TS 84 및 85 품목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

품인 동시에 미ㆍ중 통상갈등의 중심에 있는 ‘중국제조2025’와도 밀접한 연관

성이 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 최첨단 제조업의 부흥과 자립화를 위한 청

사진이자 미국의 최우선 견제 대상이다. HTS 84 및 85는 최첨단 기계류와 반

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류를 총망라한 상품 분류 단위라는 점에서 ‘중국제조

2025’의 중심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요청이 거

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는 미국의 ‘중국제조2025’ 견제라는 명분

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미

국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 면제요청 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예의주시할 점은 다음과 같다. 관세

면제요청에 대한 1차 판정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면제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매년 연장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즉 향후 면제 연장에 대한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301조 관세에 대한 바이

든 행정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리쇼어링을 지원하겠

다는 목표로 취임 첫해인 2017년 법인세 대폭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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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으로 명명되었고,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개혁법안 이후 가장 

획기적인 세법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146) 동 개편안의 감세 규모는 총 10년

간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7%로 인

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당시 미국 양원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

기 때문에 동 개편안은 양원 의회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의

회 논의를 거쳐 상ㆍ하원 단일안이 마련된 후 2017년 12월 20일(현지시간) 상

원과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18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

해 본 세제개편을 계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자국 기업들의 리쇼

어링 및 국내 투자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선행연구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Asiedu(2006)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전 세계 국가

들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1984년부

터 200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속하는 22개국을 대상으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천연자원 부존량과 

시장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FDI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와 더불어 잘 갖춰진 인프라와 일정한 교육수준을 갖춘 노동력 보유, 거

시경제적 안정성, FDI에 대한 높은 개방도, 효율적인 법ㆍ제도 운영, 낮은 부패 

146) Auerbach(2018),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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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도 FDI 유입을 촉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한

편 Barrell and Pain(1996)은 해외직접투자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미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1971년 1/4분기부터 1988년 4/4분기

까지였고,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서 전기 해외직접투자액, 과거ㆍ현재 기대 환율, 주요 7개국 국민총생산(GNP), 

요소가격지수, 수출액, 실질법인수익을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 규모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주요 7개국 GNP가 해외직

접투자 저량(stock)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NP가 

1% 증가하면 해외직접투자 스톡은 0.83%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 대비 미국의 단위당 노동비용 수준 역시 해외직

접투자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상대적 노동비

용이 1% 상승할 경우, 해외직접투자 스톡도 1% 증가함을 보였다.

나. 모형, 자료,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TCJA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baseline model)으로 

국가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세제개편 발효 시점 전후로 미국 해외직접투자액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국가는 총 56개국이며, 분석 시점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수식 3-6]

여기서   는 연도 에 국가 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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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 는 2018년 발효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더미변수로서 2018년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하고, 2018년 이후 시점은 1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 의 추정계수 는 해당 세제개혁안 발효로 인한 미국 해외직접투

자액의 증가 또는 감소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는  더미변수 외에 미국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가 연도 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특성들이 포함된 행렬을 나타낸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

서 자료 출처에 대해 설명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겠다. 와 는 각각 국가 

및 연도 고정 효과를 가리키고,  는 특이오차항(idiosyncratic error terms)을 

나타낸다. 

분석 자료로는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에서 제공하는 ‘미국 해외

직접투자: 국제수지 및 직접투자 포지션 데이터(U.S. Direct Investment 

Abroad: Balance of Payments and Direct Investment Position Data)’

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147)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해외직접투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국가별 법인세율, 1인당 GDP, 실질GDP 성장

률, 실질실효환율지수(effective exchange rate index), 거버넌스 지수를 선

정하였다. 이 중 거버넌스 지수는 각국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제도경쟁력, 정

치적 환경 등을 비교하기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공개한 6가지 항목

(여론 반영 수준,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적 수준, 법치주의 수

준, 부패 통제 수준)을 활용한다.148) 변수별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147) BEA(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U.S. Direct Investment Abroad: Balance of Payments and 

Direct Investment Position Dat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5).

148)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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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수

해외직접투자액(억 달러) 3,935.32 13,213.73 -149,490 86,000 615

법인세율(%) 24.74 7.36 0 39.54 616

1인당 GDP(달러) 34,596 22,328.41 3,778.46 120,962.2 593

실질GDP 성장률(%) 2.21 3.78 -17.95 25.18 596

실질실효환율지수 100.14 33.75 55.31 740.65 458

여론 반영 수준 0.54 0.91 -1.91 1.74 554

정치적 안정성 0.23 0.89 -2.21 1.62 560

정부 효율성 0.79 0.89 -1.66 2.24 560

규제의 질적 수준 0.75 0.91 -2.36 2.26 560

법치주의 수준 0.65 1.02 -2.32 2.1 560

부패 통제 수준 0.65 1.09 -1.51 2.4 560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5]는 연도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유량) 추이를 보여준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최소 2,490.3억 달러

(2015년)에서 최대 3,702.4억 달러(2011년)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하

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이 발효된 2018년 해외직접투자액은 1,573

억 달러만큼 감소하였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에도 293.92억 달러

에 그치면서 TCJA가 발효되기 전 8년간의 평균투자액(2,925.09억 달러)에 훨

씬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3-7]부터 [그림 3-11]까지는 전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tax haven)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를 보여준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ㆍ국가별

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그림 3-7]에 

따르면 TCJA가 발효되기 시작한 2018년의 경우, 미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감소분인 1,573억 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1,494.9억 달러가 영국령 버뮤다

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버뮤다의 법인세율

이 0%인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 그동안 해외에 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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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해외직접투자액은 유량(flow) 개념으로, (+)일 경우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일 경우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나타냄.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적인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당 

법인의 자회사에 귀속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피해 왔다. 2018년 TCJA가 

발효되기 전 미 연방정부는 거주자의 원천소득에 법인세율 35%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 본거지를 두면서 동시에 해외 법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는 이처

럼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방법이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유

효한 전략이었다(그림 3-7 참고). 하지만 TCJA가 발효된 2018년부터 법인세

율은 기존 35%에서 영구적으로 21%로 인하되었고, 과세체제도 거주지주의 방식

에서 원천지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하고 있는 소득을 

본국으로 환류 시 적용되는 세율 또한 기존 35%에서 7.49%(유동자산)~14.49%

(비유동자산)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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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 시작했다. 

[그림 3-8]을 보면 아일랜드의 경우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TCJA가 발효

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종인 ‘네덜란드가 개입

된 이중 아일랜드 조세회피(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tch)’ 전략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3-6]은 해당 조세회피 전략의 흐름도를 보

여준다. 이와 같은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

글이나 애플과 같이 미국에 본사(head-quarter)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

랜드에 자회사 SI1을 설립한다. 이때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을 SI1이 일부 부담하고,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

국 내 사용권리를 모회사인 USParent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사용권리

를 SI1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USParent가 가진 지식재

산권의 소유권을 SI1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USParent는 SI1으로부터 지

급받는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

화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줄이면서 아일랜드에 위치한 SI1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회사가 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 부담을 

크게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149)

다음으로 SI1은 100% 출자로 당사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직접 영업할 수 있는 자회사 SI2를 아일랜드에 설립한

다. 이와 같이 영업 흐름상에 아일랜드 기업 SI1과 SI2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전략을 이중 아일랜드(Double Irish) 전략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SI2는 미

국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SI1에 납부하

고,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SI1은 SI2에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높게 청구함으로써 SI2가 벌어들인 수

149) 안종석(2013),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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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대부분을 자신에게 이전시키고 아일랜드에 납부해야 할 SI2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SI2가 SI1의 지식재산권

을 사용한 데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 이슈이다. SI1의 모회

사는 USParent로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세법에 따르면 

SI1은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거주자로 취급되는 SI2가 비거주자인 SI1

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아일랜드에서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

서 SI1은 아일랜드 과세 당국의 이와 같은 원천징수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또 다른 조세피난처인 네덜란드에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자회사 SN3을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에 자신과 SI2 사이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중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예컨대 SN3은 SI2가 당초 SI1에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 대부

분을 자신이 받아서 이를 그대로 SI1에 지급함으로써 자신은 최소한의 수익만 

남기고, 남은 최소한의 수익에 대해서만 네덜란드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와 

같이 수익 배분 과정에서 아일랜드 회사 SI1과 SI2 사이에 네덜란드 회사 SN3

이 연루되기 때문에 해당 조세회피 전략을 ‘네덜란드가 개입된 이중 아일랜드 

조세회피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150)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미국 외 지역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소득

이 SI1에 귀속된다. 이에 아일랜드는 SI1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청

구하려 할 것이나 아일랜드 세법상 SI1은 모회사인 USParent가 미국에 근거

지를 두고 있어 비거주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

니다. 또한 미국 세법에 따르면 SI1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아일랜드 거주자이

므로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모회사 USParent는 영국령 

버뮤다에 자회사 SB4를 세우고, 해당 회사에 SI1에 대한 모회사로서 실질적 지

배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세법상 SI1은 아일랜드가 아닌 모회사 

SB4의 거주지 버뮤다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은 

0이 된다. 바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이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여 막대한 

150) 위의 자료,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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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주요국별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국가 과세원칙 해외자회사 배당 과세 수동적 투자 소득 과세

호주 거주지주의
- 적극적 사업소득 면세

• 지분소유기준: 10%

- 거주지 소득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프랑스 원천지주의 - 비과세
- 거주지 소득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독일 거주지주의
- 95% 면제

• 지분소유기준: 10%

- 거주지 소득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일본 거주지주의
- 95% 면제

• 지분소유기준: 25%

- 거주지 소득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영국 거주지주의
- 100% 면제

• 소규모 기업은 조약체결국에만 적용

- 거주지 소득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미국 거주지주의
- 거주지 소득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 거주지 소득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자료: 안종석(2013), p. 13 재인용.

법인세 부담을 피해 왔고, 애플은 버뮤다 대신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이용

하여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납부액을 절감할 수 있었다.151)

앞서 미국의 대아일랜드 해외직접투자액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TCJA를 통해 미국의 국외원천소

득에 대한 징세 체제가 거주지주의 방식에서 원천지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즉 TCJA가 2018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

이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소득에 대해서도 미 연방정부의 과세권한이 미치

게 되었고, 해외 유보소득을 본국으로 환류 시에 적용되는 세율도 크게 인하되

면서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아일랜드에 유보되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수

익이 본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물론 2019년 이후 아일랜드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액은 다른 국가들의 2018년 이후와 마찬가지로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151) 위의 자료,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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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네덜란드가 개입된 이중 아일랜드 조세회피 전략’ 흐름도

자료: 안종석(2013), p. 8.

그림 3-7. 미국의 대버뮤다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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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미국의 대아일랜드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9. 미국의 대네덜란드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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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미국의 대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1. 미국의 대스위스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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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구분
(1) (2) (3)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TCJA
-0.037***

(0.002)

-0.037***

(0.002)

법인세율
-0.009

(0.180)

-0.009

(0.180)

다. 실증분석 결과

[표 3-12]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준다. 먼저 첫 번째 칼럼과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2018년 TCJA 발효는 

미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결과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예컨대 세 번째 칼럼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해당 세제개혁안 시행에 따라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3.6%(={  -1}*100)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통제

변수들과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보면 모든 칼럼에 걸쳐 각국의 거버넌

스 지수 중 정부 효율성 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번째 칼럼을 보면 정부 효율성 지수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미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3.2%만큼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국가의 거버넌스 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

가한다는 기존 문헌들에서의 결과와 배치되는 측면이 존재한다.152)153) 이에 

다음 분석에서는 각국의 거버넌스 지수를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지수 평균

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추정을 실시하였다.

152) Goodspeed, Martinez-Vazquez, and Zhang(2011), p. 186. 

153)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부록에 전체 국가 표본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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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계속

구분
(1) (2) (3)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1인당 GDP
0.029

(0.023)

0.029

(0.025)

0.029

(0.025)

실질GDP 성장률
0.434

(0.350)

0.432

(0.322)

0.432

(0.322)

실질실효환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여론 반영 수준
0.003

(0.013)

0.003

(0.021)

0.003

(0.021)

정치적 안정성
-0.010*

(0.005)

-0.010

(0.007)

-0.010

(0.007)

정부 효율성
-0.033†

(0.019)

-0.032**

(0.012)

-0.032**

(0.012)

규제의 질적 수준
0.038

(0.031)

0.037

(0.033)

0.037

(0.033)

법치주의 수준
-0.000

(0.026)

-0.001

(0.037)

-0.001

(0.037)

부패 통제 수준
0.010

(0.018)

0.010

(0.024)

0.010

(0.024)

연도효과 포함 포함 포함

국가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360 360 360

주: 1)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앞서 국가별 거버넌스에 관한 6가지 지수를 각각의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추

정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각 지수 간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성(표 3-13 

참고)으로 특정 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적 수준, 법치주의 수준, 부

패 통제 수준 간에는 0.9 이상의 상관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법ㆍ제도가 잘 정

립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다양한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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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세계거버넌스 지수 간 상관관계

구분
여론 반영

수준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적 수준

법치주의

수준

부패 통제

수준

여론 반영

수준
1

정치적 

안정성
0.6827 1

정부

효율성
0.6687 0.7995 1

규제의

질적 수준
0.7162 0.7657 0.9352 1

법치주의

수준
0.7436 0.8065 0.9644 0.9451 1

부패 통제

수준
0.7174 0.821 0.9576 0.9217 0.9712 1

자료: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추정모형에서는 6가지 국별 거버넌스 지수의 연도별 평균을 계산

하여 구축한 하나의 세계거버넌스 지표(거버넌스 지수 평균)를 통제변수로 사

용하였다. [표 3-14]의 결과는 앞선 추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해당 표의 첫 번째 칼럼과 세 번째 칼럼을 보면 2018년 세제개편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구매력과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인 1인당 GDP와 

실질GDP 성장률은 모든 칼럼에 걸쳐 미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끝으로 국가별 6가지 거버넌스 지수의 평균값 역

시 5% 유의수준에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과 해외직접투자 결정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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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TCJA
-0.001**

(0.001)

-0.001*

(0.001)

법인세율
0.078*

(0.033)

0.078*

(0.033)

1인당 GDP
0.026***

(0.005)

0.028***

(0.005)

0.028***

(0.005)

실질GDP 성장률
0.271*

(0.120)

0.296*

(0.120)

0.296*

(0.120)

실질실효환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거버넌스 지수 평균
0.006*

(0.003)

0.005*

(0.003)

0.005*

(0.003)

연도효과 포함 포함 포함

국가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310 310 360

주: 1)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표 3-14.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국별 거버넌스 지수 평균)

앞서 [그림 3-7]부터 [그림 3-11]까지를 통해 주요 조세피난처별ㆍ연도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서는 2018

년 TCJA 발효가 특정 국가가 조세피난처인지에 따라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직

접투자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TCJA 더미

변수와 조세피난처 더미변수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추정모형에 포함

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5]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모든 칼럼에서 

해당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준다. 이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 국가가 조세피난처일 경우 2018년 TCJA 발효에 따른 직접

투자액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의 경

우 0.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칼럼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조세피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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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조세피난처 여부)

구분
(1) (2)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TCJA(a)
0.000

(0.002)

0.001

(0.002)

조세피난처 더미(b)
0.151***

(0.011)

0.157***

(0.012)

(a)*(b)
-0.460***

(0.009)

-0.461***

(0.010)

법인세율
0.133

(0.149)

1인당 GDP
0.032

(0.020)

0.030

(0.022)

실질GDP 성장률
0.300

(0.300)

0.328

(0.277)

실질실효환율
0.000

(0.000)

0.000

(0.000)

여론 반영 수준
0.011

(0.016)

0.005

(0.022)

정치적 안정성
-0.011†

(0.006)

-0.009

(0.008)

정부 효율성
-0.026†

(0.015)

-0.034*

(0.014)

규제의 질적 수준
0.025

(0.020)

0.037

(0.032)

법치주의 수준
-0.020

(0.021)

-0.006

(0.027)

부패 통제 수준
0.019

(0.015)

0.011

(0.020)

해당될 경우, 미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 16%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빅테크를 포함한 미국의 거대 다국

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조세피난처에 유보함으로

써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한 것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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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계속

구분
(1) (2)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연도효과 포함 포함

국가효과 포함 포함

관측치수 360 360

주: 1)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그림 3-12]부터 [그림 3-20]까지는 주요 업종별 미국 해외직접투자액의 연

도별 변화를 보여준다. TCJA가 발효된 2018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해외직

접투자액이 감소한 산업은 지주사(그림 3-12), 제조업(그림 3-13), 도매판매

업(그림 3-14) 업종이었다. 특히 [그림 3-12]에 따르면 미국 기업 지주회사들

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무려 5,230.75억 달러만큼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다

국적 기업들이 2018년 TCJA가 발효됨에 따라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유보해 두었던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3]을 보면 미국 제조기업들의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해외직접투자 감

소액은 410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2017년 대비 2018년 해외직접투자액 감소

액을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158.5억 달

러 감소하면서 제조업 전체 해외직접투자감소액 중 38.7%로 1위를 차지하였

고, 화학제품 제조업(46.9억 달러, 11.4%), 식품 제조업(46.7억 달러, 11.4%), 

기계 제조업(43.6억 달러, 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정보통신업, 

금융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광업의 경우에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해

외직접투자액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8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그림 3-12. 미국 지주사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3. 미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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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미국 도매판매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5. 미국 정보통신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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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미국 예금기관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7. 미국 금융기관(예금기관 제외)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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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미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9. 미국 광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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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미국 기타산업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3장 2절에서는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정책

인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안’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세제개혁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상관없이 미국

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직접

투자 대상 국가가 조세피난처일수록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세제개혁이 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영국령 버뮤다 또는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자국의 법인세 부

담을 피하는 전략을 취했다가, 세제개편이 단행된 이후 해외유보소득을 본국으

로 대거 환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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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실증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을 명시한다. 먼저 본 분석에서는 2018년 세제개혁이 미국의 해외직접

투자에 미친 단기(2018~19년)적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세제

개혁이 2020년부터 미국의 대세계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은 포함시키지 않았

다. 본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기간을 비교적 짧게 설정한 이유는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팬데믹 효과를 제외하고자 함이었

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

의 개편된 세제를 원상복구 또는 최소한 일부 세제를 수정(법인세 인상 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자국 기업의 해외직

접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도 배제하고자 하였다. 본 분

석의 두 번째 한계점으로 앞선 회귀분석 결과에서 세제개혁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수로 나온 결과에 관해 해석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즉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세제개혁이 단

행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 일정 부분 반등했기 때문에 

세제개혁 더미에 대한 음(-)의 추정계수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제도 

개편이 미국의 FDI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음을 밝

힌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기존 

문헌에서 주로 활용하는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또는 중

력모형(gravity model)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모형

의 추정결과가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했던 세제개혁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단기적 영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여기

에서는 본 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하고, 기존 문헌

에서 주로 활용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추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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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수립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4년간 강경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을 실

시하였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같은 무역구제제

도를 빈번히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기존의 통상정책의 틀

을 뒤집는 방식을 활용하진 않았다. 예컨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ㆍ미 FTA와 같이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이전 행정부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만의 독특한 통상정책 

접근법이었다.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상황 및 결과를 목도

하면서 2020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바이든은 동맹 및 비동맹을 가

리지 않는 일방적이고 양자주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식 통상정책 수단을 폐기하

고 동맹과 연대를 강화하는 대외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21년을 돌아보면 이러한 대선 공약은 절반

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절반은 예상과 다르게 추진되는 것으

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추락했던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

십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시행된 통상정책 수단을 완전히 폐

기하기보다는 주변국과 관계 설정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

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통상정책 기조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154) 예를 들

어 2021년에 개최된 G7 정상회의나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통상 및 기

후변화 등을 포함한 각종 이슈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어젠다를 

설정하고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EU 회원국에 

154) Ehrlich(202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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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32조 철강관세 철회를 제외하고 여타 국가에 대한 232조 관세는 철폐되

지 않고 있으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도 철회되지 않은 상

황이 이어지고 있다.

2. 정책 주요 내용

가. 무역정책

1) 다자주의 무역체제 활용 & 대EU 통상정책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시기에 현행 

WTO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서 WTO와 대립

각을 세워 왔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WTO 상소기구

(Appellate Body) 위원 임명을 저지하였는데, 이로써 무역분쟁 조정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의결정족수인 3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상소기구 위원 1

명만 남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에는 남은 위원 1명의 임기도 

종료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현재 WTO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은 마

비된 상황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규칙을 준수하는 체제(rule-based system)에 큰 

가치를 두어 향후 통상정책을 펼쳐나갈 때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

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여주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했던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가 2021년 2월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

된 이후 미국은 WTO와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하려 협의 중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USTR에서 참모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전문적인 무역협상가

들로 알려져 있는 마리아 루이사 파간과 크리스토퍼 윌슨을 각각 USTR 부대표 



138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겸 WTO 특사와 WTO 혁신 및 지식재산권 협상 수석대표 자리에 지명할 예정

이다.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은 WTO 구조개혁의 주도권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WTO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분쟁해

결 절차, 서비스 무역규범, 개도국 우대 조항,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미

흡 등을 이유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전임 트럼

프 행정부하에서 미국이 WTO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그와 같은 WTO 

구조개혁의 중심축이 EU 쪽으로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EU는 

WTO 상소기구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분쟁해결 기능 마비 상황에서 다자간 

잠정항소중재협정(MPIA)을 통해 EU가 연루된 무역분쟁 건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다양한 통상 이슈에서 EU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WTO 체제개혁의 주도권을 EU가 아닌 미국이 

확보함으로써 향후 논의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 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WTO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형태가 아닌 WTO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들을 적극적으

로 설득하는 한편, 주요 어젠다 설정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0월 30일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했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회하기로 발표한 것은 상기와 같이 

WTO 체제개혁뿐만 중국 견제 측면에서 향후 EU와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단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글로벌 기술협력 및 개발 전

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EU는 2021년 9월 29일 제1차 무역기

술위원회(TTC)를 개최하고 10개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155) ‘외국인투자 심사(investment 

screening)’는 무역기술위원회 10대 실무그룹에도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이

155) U.S. Department of State(2021. 9. 28), “The United States-European Union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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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ㆍ중 간 디커플링

이 심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고 EU

가 협조하는 반중 기술동맹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중국과 미

국이 각각 교역국 1, 2위를 차지하는 한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

사 관련 동향, 중국의 대내외 환경,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유

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대중국 통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중 정책을 살펴보면 중

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수입

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대다수 농가, 제조업자 및 소비자들

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대중 통상전략으로서 일방적인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를 주장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

진한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동자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

변하는 협상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도 여전히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바이

든의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는 철폐되지 않았으며, 대중 

정책 수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

중 무역적자의 확대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

였고, 그 결과 4,000억 달러에 가까운 대중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조

치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시행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정책을 전면 폐지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1월 15일 양국이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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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년간 미국산 제품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 약정분에 대한 중국의 

이행 수준에 맞춰 관세율을 일정 부분 낮춰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대

목이다. 임기 시작 후 첫 번째로 가진 정상 간 대면회의인 미ㆍ일 정상회담과 

두 번째인 한ㆍ미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함께 

견제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역시 이와 같은 미 연방정부의 

강력한 대중 정책의 배경에는 외교, 안보, 기술,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

지고 있는 미ㆍ중 간 첨예한 패권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 패

권경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는 양국 중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는 국

가가 다른 영역에서도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환경을 통상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연계한다는 

점이다. USTR이 발표한 ‘2021년 통상 의제 및 2020년 연간보고서(2021 

Trade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강제노동에 따른 인권 침해 

이슈를 최우선 해결과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156) 즉 이와 같은 노동 및 인

권 이슈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대중국 통

상정책의 노선을 결정하는 데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넓은 범위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검토하고 있

으며, 중국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및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미국에 대한 투자 

제재와 동맹국과 공조를 통한 대중 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계 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 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회복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

축함으로써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하겠다

156) USTR(2021),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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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는 대표적

으로 중국과 같이 기후 및 환경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해외오염 배출 국

가에서 생산된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 의회를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의 결정판이라 볼 수 있다. 여

러 법안이 결합된 패키지 법안인 동법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법안명은 결합된 5

가지 법안 중 하나인 ‘끝없는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이었다. 이 법

안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10

대 핵심기술 분야(△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고성능 컴퓨팅 및 반도체, 첨단 컴

퓨터 하드웨어 △양자컴퓨팅 및 정보시스템 △로봇공학, 자동화, 첨단제조 △자

연재해 및 인재 방지 △고도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및 유전체학, 합성생물학 △사

이버보안,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관리기술 △첨단에너지 △기타 중요 기술분

야 관련 재료 과학ㆍ공학 탐색)에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의 과학기

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달성하며 제조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상정되었다.157)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으로서 국가과학재단

(NSF)에 배정되는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한 민관합동 연구 예산을 100억 달러 이상 책정하며, 미국 내 신기술 개

발 및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NSF 기술부(NSF technology directorate)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혁신경쟁법’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또 

다른 법안인 ‘중국도전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은 명시적으로 중국을 법안명에 넣고 중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탈

취, 인권 문제 등에 중국정부, 기업 또는 개인이 연루될 경우 이들에 대해 금융거

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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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제한 또는 비자 발급 및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 기타 대외경제정책

1) 미국산제품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기부터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사실 미국산제품우

선구매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 나온 개념은 

아니다. 정부 조달 또는 정부 보조 사업 분야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후버 행정부 시기였던 1933년에 ‘미국산

제품우선구매법’이 처음 제정되어 이후 수차례 개정 절차를 거쳐 왔다. 해당 법

령의 주요 내용은 미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앞

서 언급하였듯이 연방정부 조달 분야나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해당 법령을 강화하여 적용하겠다는 부분을 대선 공약에 포

함시킨 것은 그간 연방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미국산제품우선구매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국산 제품 사용을 소홀히 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

다. 또한 2020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었을 때 마스크, 방호복, 인

공호흡기와 같은 필수 의료물자가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적시에 공급되지 못한 

점도 바이든 후보가 해당 법 적용을 다시 강조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바이든은 그와 같은 필수 의료물자 수급을 미국 내 생산자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이러한 물자 부족 사태를 일으켰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2021년 1월 25일에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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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바이든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던 ‘미국산제품우

선구매계획(Buy American Plan)’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미국산

제품우선구매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58)  

2)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24일에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를 대

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라는 ‘미국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 

행정명령(Execturive Order 14017)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코

로나19를 계기로 의료물자나 차량용 반도체 등 필수물자 분야에서 미국이 보

유한 공급망의 취약성이 크게 부각된 부분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명

령의 결과로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6월 8일 공개한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도 역시 4대 핵심 품목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

는 미 연방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공급망 조사 결과 특히 희토류, 전

기차용 배터리,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반도체 또한 제조, 조립, 시험, 패키징 등 다양한 공급망 단계에서 중국

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품목들에서 미국 중심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판

단하에 바이든 행정부는 자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협력해 

자국 공급망상의 취약한 지점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어지는 절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행정명령에 포함된 

4대 주요 품목별 공급망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158) 박혜리(202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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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의 부문별ㆍ국가별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주: 반도체 산업 부문 밑의 숫자는 반도체 전 과정에서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소수점 반올림으로 합이 
101이다. 

자료: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1. 4), p. 31,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An Uncertain Era”(검색일: 2021. 7. 19).

가) 반도체

반도체 공정은 연구개발, 설계, 전공정, 후공정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159) 전공정 단계는 설계를 바탕으로 웨이퍼를 제조하고 그 위에 회로를 그

리는 등 실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공정이 끝난 가공된 웨이퍼

를 검사, 패키징,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후공정 단계라고 한다. 반도체 공정

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포함한 연

구개발과 설계 단계가 강하며, 제조 분야에서는 한국,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

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160)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미국은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한국(16%), 

일본(14%), 유럽(10%), 중국(9%), 대만(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1) 반도체 

소비의 경우 미국(25%)과 중국(24%)이 거의 절반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

159) 윤여준 외(2021), pp. 3~4.

160) 위의 자료, pp. 3~4.

161)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1. 4),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An Uncertain Era,”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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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다음으로 유럽(20%), 일본(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2) 한편 반도

체 종류는 로직 메모리(logic, 매출의 42%), 메모리 반도체(26%), 개별ㆍ아날

로그ㆍ기타 반도체(DAO163), 32%)로 분류되는데 모바일, PC, 가전제품 등 대

부분 응용분야에서 세 종류 반도체를 동시에 사용한다.164)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수익(revenue)의 거의 절반165)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manufacturing capacity)에서 미국 내 생산이 차

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19년에는 약 12% 수준으로 낮아졌다.166) 

현재 미국에는 주요 반도체 공장이 40개 있는데 최신 표준인 300mm 웨이퍼

를 생산하는 공장은 20개이며, 나머지 공장은 200mm 이하의 웨이퍼를 생산

하고 있다.167)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150~200mm 

웨이퍼 생산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 가운데 70%가 미국과 일본에 있었다.168) 

한편 반도체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20%를 기록하였으며, 그다

음으로 한국(19%), 일본(17%), 중국(16%), 유럽(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69)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100일 보고서170)에서 반도체 필수 부문을 설계

(design), 제작(fabrication), 조립ㆍ시험ㆍ패키징171) 및 고급 패키징, 원재료

(materials), 제조 장비 5개로 구분하여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하였다. 반도

체 설계 단계에서는 미국이 시장을 선도하나, 미국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데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위험

요인으로 분석된다.172) 미국은 국내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

162) Ibid.

163) Discrete, Analog, Other를 의미한다.

164)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2021. 6), ｢글로벌 나노정책 및 

기술 동향｣, p. 3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7).

165) The White House(2021. 6),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

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p. 2.

166) Ibid., p. 37.

167) Ibid.

168) Ibid.

169) Ibid.

170) Ibid.
171) Assembly, Test, and Packaging(ATP)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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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첨단 로직 칩(logic chip)의 경우 대만에 의존하며, 일반적인 노드 칩

(node chip)은 대만, 한국, 중국에 의존한다.173)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후공정 반도체의 조립ㆍ시험ㆍ패키징 단계에

서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고급(advanced) 패키

징과 같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함에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비용, 관련 산업 생태계 부재, 경쟁국인 중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이러

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174) 또한 반도체 생산에는 수백 

가지 원재료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반도체용 특수가스 및 습식 화학물질은 미국

에서 많이 생산되나, 실리콘 웨이퍼, 포토마스크(photomasks), 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s) 등은 해외 공급업체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175)

전공정 단계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이 시장을 

장악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176) 장비 부문을 제외하면 미국은 이미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77)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이 해외 판매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반

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78)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미

국 내 생산 비용이 독일과 중국에 비해 각각 15%, 40%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79)

공급망 100일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필수 부문에 대한 위험과 기회요인 분석

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요인을 8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제시된 

8가지 위협요인은 구체적으로 미국 내 취약한 공급망, 악의적인 공급 중단, 비

172) Ibid., p. 22.

173) Ibid.
174) Ibid.

175) Ibid.

176) 집적회로 제작 시 웨이퍼 표면에 패턴을 형성하는 미세 가공 기술이다. 

177) Ibid., pp. 22-23.

178) Ibid., p. 23.

179) Reshoring Initiative(2021. 9. 20), “Reshoring Initiative IH2021 Data Repor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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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확보,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소비시장, 쇠퇴하

고 있는 미국 반도체 생태계, 인적 자본 부족, 지식재산권 침해, 혁신 기회 포착 

및 사익과 공익 조정의 어려움이다.180)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 매출의 

36%181)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기술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경우 대중 반도체 판매 감소, 악의적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182)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 업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투자 확대, 투명성 제고, 기업의 효

과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미국 반도체 법

(CHIPS for America Act, 2020.6)’183), ‘미국 파운드리법(American Foundries 

Act, 2020. 7)’, ‘국방수권법(NDAA184), 2021. 1)’,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185)에 근거하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 6월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은 국내 반도체 생산(520억 달러)과 과학 및 기술 혁신

(2,000억 달러)을 5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86)

180) The White House(2021. 6),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p. 23.

181) 윤여준 외(2021), p. 5.

182) The White House(2021. 6),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pp. 23-24.

183) 미국 반도체 연구, 설계, 제조를 위해 연방정부가 52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2021), “CHIPS for America 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184)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185) 2021년 6월 8일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하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

고 있다[Congress.GOV(2021. 4), “S.1260 -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186) SIDLEY.com(2021. 6. 16), “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Senate Passes 

Sweeping $250 Billion Bill to Bolster Scientific Innovation and Compete With China”

(검색일: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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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CHIPS for 

America Act 

(2020년 6월)

･ (투자 세액공제) 2024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반도체 장비 또는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비용에 대해 40%까지 환불 가능한 투자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지원

･ (파운드리 공장 구축) 미국 내 첨단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운용, 반도체 공장 및 연구시설 

건설에 1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 지급

･ (R&D확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총 120억 달러 지원

･ (펀드) 향후 10년간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신탁펀드 조성

American 

Foundries Act

(2020년 7월)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를 설

립하고, 매년 차세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R&D에 예산 배분 및 산학연 

촉진 방안 수립

･ 상무부(DOC)가 반도체 제조시설이나 첨단 R&D 시설을 건설ㆍ확대ㆍ현대화하

는데 150억 달러(18조 원)를 주정부에 제공

･ 국립고등연구사업국(DARPA),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가표준

기술연구소(NIST)에서 수행하는 반도체 관련 R&D에 50억 달러(6조 원) 제공

국방수권법(NDAA)

반도체 관련 내용

(2021년 1월)

･ 반도체 시설 및 장비 건설 및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에 최대 

30억 달러 지원

･ NSTC(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방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에너지부, 상무

부, 국토안보부 등이 참여하는 리더십위원회 설립

･ 3nm 이하 공정 칩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를 위한 민관 합동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설립

･ 미국 내에 생산공장을 건설(국외 기업 포함)할 경우 150억 달러 규모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지원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2021년 6월 상원 

통과)

･ 국내 반도체 생산, 과학ㆍ기술 혁신을 위해 2,500억 달러 투자

･ 반도체 및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기술개발(520억 달러)

･ 국립과학재단(NSF) 기초과학연구 지원(520억 달러)

･ 국립과학재단 내 신설 기술혁신처(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R&D 지원(290억 달러)

･ 에너지부의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169억 달러)

･ NASA 프로그램 지원(100억 달러)

자료: 산업연구원(2021. 5. 20),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시사점｣, pp. 55~56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KOTRA(2020), 비공개 자료.

반도체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검토에서 국가안보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으

로써 미국이 선도하는 반도체 제조 및 고급 패키징 기술을 보호하고, 미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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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 안

정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나)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대표 격인 리튬-이온(lithium-ion) 배터리 가치사슬은 [그

림 4-2]와 같이 △배터리 원료생산 △배터리 원료 가공 및 셀(cell) 생산 △배터

리 완성품 제조 △리사이클링의 4단계로 구분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3대 주

요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을 사용하여 생산되는데, 해당 원료를 가공하여 

배터리 셀, 모듈(module), 팩(pack)이 제조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187) 바이

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24일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보여주듯이 [그림 4-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 리튬-이온 배

터리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점유율이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43%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 4-2. 리튬-이온 배터리 가치사슬

자료: 윤여준 외(2021), p. 6.

187) 배터리 셀, 모듈, 팩의 구성은 여러 개 배터리 셀이 결합되어 배터리 모듈이 구성되고, 다시 여러 개 

배터리 모듈이 결합되어 배터리 팩이 구성되는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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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도별 미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USA Trade Online(검색일: 2021. 10. 11).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상에서 후방산업에 해당하는 배터리 원료 생

산업을 살펴보면 리튬의 경우, 2016년 이후 호주가 생산을 주도하며 그다음을 

칠레와 중국이 잇고 있는 형국이다(그림 4-4 참고). 리튬 매장량(2020년 기준)

의 경우 칠레에 전 세계 매장량의 48.5%에 해당하는 920만 톤이 묻혀 있으며, 

그 뒤를 호주(470만 톤, 24.8%), 아르헨티나(190만 톤, 10%)가 따르고 있

다.188) 리튬 채광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데, 주요 채광 기업을 보면 시가총

액 기준으로 전 세계 10대 업체에 중국기업 4개사(Jiangxi Ganfeng Lithium, 

Tianqi Lithium, Sichuan Yahua Industrial Group, Youngy Corporation), 

미국 기업 2개사(Albemarle, Livent Corporation)가 포진하고 있다.189) 이

들 기업 중에서 특히 Jiangxi Ganfeng Lithium은 리튬 채광뿐만 아니라 가공

제품인 리튬 하이드록사이드(lithium hydroxide)와 리튬 카보네이트(lithium 

188) BP(2021), p. 67.

189) “15 Biggest Lithium Mining Companies in the World”(2021. 2.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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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ate)를 제조하며, 이와 동시에 배터리 셀과 팩까지 생산함으로써 전ㆍ

후방산업에 걸친 넓은 공급망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주요국 리튬 생산량(2010~20년)

(단위: 천 톤)

자료: BP(202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6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코발트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52.2%에 해당

되는 360만 톤이 콩고민주공화국에 매장되어 있으며 생산 역시 콩고민주공화

국이 주도하는 모습이다(그림 4-5 참고). 주요 코발트 채광 기업은 스위스, 중

국, 호주, 브라질, 미국, 콩고민주공화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의 China Molybdenum은 코발트를 채광한 후 후방공정인 제련(refining)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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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주요국 니켈 생산량(2011~20년)

(단위: 천 톤)

자료: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2~15(p. 109); 2016~17(p. 115); 2018~21(p. 113).

그림 4-5. 주요국 코발트 생산량(2010~20년)

(단위: 천 톤)

자료: BP(2021),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6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끝으로 니켈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최대생산국은 인도네시아이

며, 그 뒤를 브라질과 러시아가 잇고 있다.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에 

전 세계 니켈의 22.3%에 해당하는 2,100만 톤이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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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세계 주요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너지 총량 기준)

(단위: GWh(괄호 안은 시장점유율))

2019년 2020년
성장률

(2019~20년)
본사 위치

1. CATL 32.5(27.6%) 34.3(24.0%) 5.4% 중국

2. LG에너지솔루션 12.4(10.5%) 33.5(23.5%) 171.5% 한국

3. 파나소닉 28.8(24.4%) 26.5((18.5%) -8.2% 일본

4. BYD 11.1(9.4%) 9.6(6.7%) -13.5% 중국

5. 삼성SDI 4.4(3.8%) 8.2(5.8%) 85.3% 한국

6. SK이노베이션 2.1(1.7%) 7.7(5.4%) 274.2% 한국

7. Envision AESC191) 3.9(3.3%) 3.8(2.7%) -3.1% 중국

8. CALB 1.5(1.3%) 3.4(2.4%) 127.6% 중국

9. Guoxuan 3.2(2.7%) 2.5(1.7%) -22.8% 중국

10. PEVE 2.2(1.9%) 2.0(1.4%) -8.1% 일본

자료: SNE Research(2021. 2. 1), 「2020년 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한국계 3사가 성장세 주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5).

그다음으로 호주(2,000만 톤, 21.3%), 브라질(1,600만 톤, 17.0%) 순을 나타

내고 있다.190) 전 세계 주요 니켈 채광 기업은 브라질, 러시아, 중국, 스위스, 

호주에 포진되어 있고, 미국 기업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을 살펴보면 주요 제조업체는 [표 4-2]에서

와 같이 중국, 한국, 일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의 

CATL사는 2020년 배터리 제조 용량 기준으로 34.3기가와트시(GWh)를 기록

하면서 전 세계 점유율 1위(24.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에서 2020

년까지의 성장률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인 포드(Ford)사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oint Venture)인 ‘블루오벌에스케이(BlueOvalSK)’를 설립하기로 

한 SK이노베이션은 최근 2년 사이 27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192) 역

190)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21), p. 113.

191) AESC는 Nissan, NEC와 NEC Tokin이 합작 법인(joint venture) 형태로 출자한 일본 회사였으나 

2020년 4월 중국의 Envision사에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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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국의 빅3 완성차 생산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 ‘얼

티엄셀즈(Ultium Cells)’를 설립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

인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2년간 성장률은 171.5%를 기록하였다.193)  

다) 희토류

희토류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과 반도체뿐만 아니라 풍력 및 태양열 같

은 친환경 발전에 필요한 영구자석의 원료로 쓰이는 핵심 광물로서 현대 및 미

래 사회의 다양한 산업군에 필수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미국은 희토류를 4대 핵심 품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

를 발표해 희토류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

국 국방부가 분석한 희토류는 [그림 4-7]과 같은 공급망 단계를 거치고 있다. 

희토류는 채굴된 후에 먼저 선광을 해서 필요한 광석을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분리해 내는 작업을 거친다. 그리고 다시 광석에서 동질성을 가진 광물끼리 분

류하는 습식제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이어 열처리나 전기처리로 순수

한 광물을 추출하는 건식제련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는 사용목적에 맞춰 

이뤄지는 마무리 공정이 있다.194)

그림 4-7. 희토류의 공급망 단계

자료: 윤여준 외(2021), p. 9.

192) 「SK이노, 포드 손잡고 13조 투자…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 세운다」(2021. 9.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8).

193) 「SK와 배터리전쟁 끝낸 LG…GM 손잡고 美에 두 번째 합작공장」(2021. 4.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8).

194) 윤여준 외(202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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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위기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 내 광물 산업이 

생산인력 감소, 연구개발 부족 등으로 쇠퇴하고 있고 현재 필요한 대부분의 희

토류를 특정국가(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미국 광물 채굴 분야 내 고숙련 

노동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대학들에서 관련 학과도 축소되고 있다. 또한 

전공자들에 대한 시장 수요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전 세계 희토류 생산

을 주도하는 중국은 광물 채굴 업종에서 고용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로 인해 광물 채굴 분야에서 미ㆍ중 간 인적 자원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따르면 미국은 국방과 관련 있는 희토류

의 75% 이상을 특히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역상대국을 압박할 가능

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는 국가의 산업 및 안보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급원이 지리적으로 집중되면 자연재해에 취약

하고 가격 충격의 리스크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희토류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국은 희토류 공급 정책에 변화를 주었고 

이는 당시 중ㆍ일 간에 발생했던 동중국해 분쟁과 중국의 관세 인상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었다.195)

이 같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국가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략물자 재고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

대 후반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물자재고(NDS)196)에 대한 정책

에 근거하여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55가지 물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물

자의 총가치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물자 중에서 

195) The White House(2021. 6),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pp. 175-189.

196) NDS: National Defense Stockpile.



156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는 과거 한때 세계 생산량의 7%에 해당하는 수

준이었는데, 최근에 그 보유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2020년 국방수권

법197)에 포함된 바 있다.198) 해당 국방수권법 예산안이 양원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물자 재고 관리 차원에서 총 5가지 희토류 비축량을 늘리는 데 국방

부 예산의 일부(3,742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99) 또한 국방부는 바

이든 공급망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서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희토류의 국내 생산 증대 △광물분야 국내 생산 제반시설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R&D 확대 △정부 주도로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추진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을 제안하고 있다.

라) 의약품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는 의약품도 4대 핵심 품목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그림 4-8]과 같이 일반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은 원료제조 

단계로 시작되어 원료의약품(API)200)의 제조와 완제의약품(FDF)201)의 제조

를 거쳐서 완성된다. 그 이후에는 구매대행조직(GPO)202)이나 병원, 약국 등의 

시장 유통과정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물자 공급망 검토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미국 의료물자 공급망의 취약

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미국은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개인보호장비(PP

E)203)와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복제의약품(제네릭)의 공급 부족 사태를 겪

197) S. 1790,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198) The White House(2021. 6),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pp. 175-189.

199) CRS(2020. 11. 24), “An Overview of Rare Earth Elements and Related Issues for Congress,” 

pp. 12-13.

200)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201) FDF: Final Dosage Form.

202) GPO: 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203)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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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생산시설 폐쇄(shutdown)와 국제 물류시

스템 마비 등으로 미국 내 의료물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8. 의약품의 공급망 단계

자료: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The White House, 2021. 6), p. 21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미국이 우려하는 의약품 공급망 리스크 중 가장 우선적인 이슈는 의약품 수

급을 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제네릭 제조사들은 생산비

를 고려하여 오프쇼어링을 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왔다. 다시 말해 해당 기

업들은 국내 시장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외(특히 중국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

식을 취해 왔다. 미국 제약 기업 역시 197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은 이유로 해

외 오프쇼어링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204)에 등록되어 있는 미국 FDF 제조공장의 52%와 API 제조공장의 

73%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네릭 제조공장이 해

외에 위치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FDF 63%, API 87%)으로 나타나고 있다.205) 

이처럼 해외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급증한 국내 의약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해외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이 많아지면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API에 

204)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5) The White House(2021. 6),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

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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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는 면밀히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일례로 중국이 생산한 API가 인도

를 거쳐 FDF로 미국에 수입되면 앞서 중국이 생산한 API에 대한 정보는 FDA

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생산기지가 지리적으로 한곳에 집중

되어 있으면 지정학적 변화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 리스크에 더욱 노출되기 쉽

다. 일례로 2016년에 타조신206) API를 생산하는 중국 칠루(Qilu)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는 타조신 공급 부족현상을 겪게 되었다. 또한 미

ㆍ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중국이 의약품 수출규제 조치를 미국에 대한 레버

리지로 사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건당국(HHS)207)은 의약품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 촉진책 마련 △의약품 품

질개선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FDA가 더 많은 의약품 생산정보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및 기능 강화 △의약품 재고 비축전략 마련 △

의약품 생산시설 리쇼어링 촉진 △동맹국을 통해 생산을 증대하는 국제협력 추

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208)

3.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토

대 위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통적인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다자주의 

활용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ㆍ중 간에 첨단 기술을 포함한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겠

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반중 전선을 구

206) 항생제의 일종인 타조신의 정식명칭은 Piperacilin-Tazobactam, Zosyn.

207) H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8) 윤여준 외(2021),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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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

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이 주도하고 회원국이 동참하는 형

태의 WTO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유명무실했던 WTO의 체제개혁은 EU가 주도하는 성격이 짙었

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EU와 협력하는 전략을 취할 가

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이 EU 회원국에 부과하던 232조 철강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위에 언급한 전략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방

안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20년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포함된 중국의 대

미 수입액 의무 약정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

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정책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

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들도 계속해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에 열

린 한ㆍ미ㆍ일 정상회담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5G 및 차

세대 이동통신 6G 네트워크 등과 같은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서 일본 및 한국과 

공동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209)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투자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신 네트워

크 기술 주도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통신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자국산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비중을 확대하는 중

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반중 기술 동맹을 구축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

된다. 특히 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반도체나 인공지능과 같이 민군겸용(dual 

209) 미ㆍ일 정상회담 이후 해당 기술 개발 분야에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이 20억 달러로 양국이 총 45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동 분야에 미국이 25억 달러, 한국이 

10억 달러로 총 35억 달러에 대해 양국이 공동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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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해당 기

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5G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화웨이 및 관계사들을 자국의 수출통제리스

트(entity list)에 등재함으로써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

제하였듯이,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와 같은 전임 행정부의 수출통제 전략을 지

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2021

년 3월에 화웨이의 5G 통신장비 제조 시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리스트에 등록한 바 있다.210)

210) 해당 수출통제 조치는 기존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득한 기업에도 소급 적용되어 트럼프 행

정부의 조치보다 더욱 강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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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

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출범한 바

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

고자 하였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

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

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트럼

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통상정책은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

게 된 국가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트럼프 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의 대미 보복관세부과 및 WTO 제소 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체결된 일부 무역협정이 미

국에 불리하게 이뤄져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을 뿐

만 아니라, 양자주의에 기반한 신규 무역협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전자의 대표적 예로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발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 한ㆍ미 FTA 재협상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서도 보호주의적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

가하던 중국의 대미 투자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중국의 대미 투자는 주

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로 자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

인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FIRRMA 개정을 추진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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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임기 중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리

쇼어링 정책 또한 펼쳐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상ㆍ하원 의회를 통과하여 

2018년 1월부터 발효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의거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영구 인하하고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과

세제도 개편을 단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확대함은 물론 오프쇼어링에 따른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정책 시

행은 주요 대미 교역국들로부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신

뢰도를 크게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

주당 대선후보 시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력

히 비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부

과 조치가 미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세부과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경로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산업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자국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마진율을 제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인 생산량 감축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대미 교역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수출기업들의 생산 위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한편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시행된 301조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고용 및 산업생산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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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01조 조치는 관세부과에 따른 3가지 

영향 경로(자국산업 보호경로, 생산비 상승경로, 보복관세 경로)를 통해 미국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1조 관세부과 조치가 산업생산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앞서 2가지 관세부과 조

치의 종합적인 영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 보호경로와 보복관세 경로가 

미국 산업생산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 산업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생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

다. 또한 301조 대중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관세 면제

요청 승인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대중수입액이 많은 품

목일수록, 특정 HTS(84 또는 85)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3차 대중관세 대상

에 해당되는 품목일수록 면제요청 승인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미ㆍ중 간 통상갈등 상황하에서, ‘중국제조2025’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

서 중국의 기술굴기 움직임과 대중 수입의존도 증가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안

보 위협을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301조 대중관세 부과 

조치가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기타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당 세제개편은 미국의 FDI를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7년 미국의 해외직접

투자액과 비교하여 2018년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구글, 애플, 아

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소위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영국

령 버뮤다나 아일랜드에 유보하고 있던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환류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세피난처를 분석자료에서 제외

한 후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도 미국 FDI에 대한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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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와 대칭적으로 조세피난처 더미변수를 세제개

편 더미변수와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세제개편이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조세피난처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제개편이 발효된 다음 해인 2019년에 미국의 해외직

접투자액이 일정 부분 반등한 것은 2018년 조세제도 개편이 지속적으로 FDI

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당 세제개혁이 

특히 미국의 빅테크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는 단기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

가 될 수 있음을 본 실증분석에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

된다. 

상기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및 평가

를 바탕으로 2021년 1월에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을 살펴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

인 통상정책 추진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크게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컸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

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

르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교역국을 상대

로 실시했던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바이든 행정

부는 최근 EU와 철강관세 철회에 합의했을 뿐 여전히 다른 교역국들에 대해서

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 조치

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미 교역국을 대상

으로 한 관세부과 조치를 일종의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 패권경쟁 상황에서 해

당 조치들을 활용하여 동맹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공동의 대중 견제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부과 조치를 통해 압박하는 것

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방

식을 활용하여 중국 견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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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한 WTO 구조개혁을 미국이 주도하거나 가장 큰 동맹파트너로서 EU와 협

력하는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통상정책으로서 바이든 행정부

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타결했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약정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인권 및 환경 이슈와 통상 이슈를 

연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나 중국산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

정세 또는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검토되고 있는 통

상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타 대외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

로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기였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미국 내 확산 시 마스크, 인공호

흡기, 방호복과 같이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했던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와 같은 리스크

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조

달 분야에서 자국산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산제품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주요 품목(반도

체, 대용량 배터리, 중요 광물, 의료물자) 및 산업(국방, 보건, ICT, 에너지, 운

송, 농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

치고 있다. 

2. 정책 시사점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시행되었던 다양한 보

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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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계획 중인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및 영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한다. 첫째, 디지털 무역규범 현대화에 대비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와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중견국들

과의 디지털 교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과 EU는 디지털 무역

규범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소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을 보

유하고 있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통상 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1998년 개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이 제안하는 디지털 무역규범은 요구 수준

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

정(USMCA)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컴퓨팅설비의 지역

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ㆍ미 FTA의 경우 앞서 언급한 조항 중 유일하게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에 

대해서만 노력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전혀 없다.211) 따라서 그와 같은 조항들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섣불리 적용하게 될 경우 국내 디지

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212) 이와 같은 점에서 디지털 무

역규범 현대화가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정부 차원

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디지털 무역규범 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 논의 과정을 주도하는 미

국이나 EU에 대응하기 위해 중견국 협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WTO 전자

211) 이규엽, 강민지(2019), p. 6.

212) KOTRA(2020), 비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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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 표준은 미국과 EU 같은 거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2020년 6월 22일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213)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과 디지털 무

역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214) 이처럼 중견국들과 협력해 국제적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활용하는 한편, 미국과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반도체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반

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있으

며 국외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반도체 생산(970억 달러)이 GDP(1조 6,000억 달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으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2%로 다른 수출품에 비해 압도적

으로 높아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15)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혜택을 활용하여 반도체 공급

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고위급 경제대

화 채널 등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조사를 위해 [표 5-1]과 같이 관

련 기업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216)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

213) 산업통상자원부(2020. 6. 22),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싱가포르와 체결한다」, p. 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8. 2). 

214) 「정부, 호주ㆍ동남아 잇는 ‘디지털 무역동맹’ 시동」(2020. 8.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

215)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2021. 7), 「메모리는 압도적 우위, 팹리스ㆍ장비는 점유율 낮아」,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3).

216) 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2021년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보 제출 요구가 강제사항은 아

니지만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I don’t want to have to do anything compulsory 

but if they don’t comply, then they’ll leave me no choice ... we’re evaluating all of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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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법(Defence Production Act)’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217) 

특히 재고 및 판매(inventory and sales) 관련 정보는 반도체 기업들이 매우 

민감해하는 정보로서 이를 요구하는 미국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218)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상기와 같은 미국정부의 조치로 인한 기업 핵심 영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 대만 TSMC의 대응과 같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한편 해당 조치와 WTO 규정의 충돌 등

을 근거로 미국 측에 규범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표 5-1. 상무부의 반도체 기업 설문조사 문항

구분 설계, 제조, 조립, 공급 및 유통업체 반도체ㆍ직접회로 중간 및 최종 사용자 

a. • 반도체 공급망 내 기업의 역할 • 산업 종류 및 판매 품목

b. • 생산/디자인 가능한 반도체 및 기기 종류 • 구매하는 반도체 및 회로 종류

c. • 최근 3년간 생산한 반도체 종류와 판매 실적

• 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종류

• 최근 3년간 동 제품의 구매 실적과 2021년 월

평균 구매 실적

• 향후 6개월간 필요한 동 제품의 월평균 수량과 

예상되는 월평균 구매 실적과 리드타임

• 업체의 2019년과 현재 반도체 재고

d.

• 최근 판매한 반도체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

록한 제품과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 장소

• 주요 고객 3사와 각 고객의 주문량을 업체 전체 

생산량 대비 %로 표기

• 업체가 고려하는 자사의 병목현상 주요 원인

e.
• 각 생산공정의 내부/외주 여부와 상품의 2019

년 대비 리드타임(상이할 경우 원인 명시)
•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여부

f.
• 주력 반도체 제품의 현재 재고(완성품, 생산 

중, 내수용으로 구분)
• 작년 대비 지연, 반려, 연기한 생산 품목의 비율

options right now, all the tools. I hope not to go there but we need to see some progress 

and we definitely need compliance”)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17) “White House Weighs Invoking Defense Law to Get Chip Data”(2021. 9. 2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10. 5).

218) 「문승욱 “미국의 반도체기업 자료 요구는 이례적…적극 대응”」(2021. 10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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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계속

구분 설계, 제조, 조립, 공급 및 유통업체 반도체ㆍ직접회로 중간 및 최종 사용자 

g. • 업체가 고려하는 자사의 병목현상 주요 원인
•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업체의 신규 투자 

계획 여부

h. • 최근 3년간 업체의 수주출하비율(BB Ratio)
• 현재 가장 부족한 반도체 종류, 필요량 대비 부

족분(%)과 업체가 고려하는 반도체 부족 원인

i.
• 생산보다 수요가 높을 경우 업체의 고객 우선 

순위 설정 방안
• 최근 3년간 업체의 제조품/장비 구입량 변화

j. • 여유 생산라인 여부와 가동불가 이유
• 해결 시 업체의 생산량을 향후 6개월 안에 가장 

증대할 수 있는 공급망 방해 요인

k.
• 생산라인 확장 계획 여부(확장할 계획이 있다

면 시기, 방안, 고려사항 명시)

• 반도체 생산업체 직접구매 대비 중간업체 구매 

성공률

l. • 최근 3년간 업체의 제조품/장비 구입량 변화

• 일반적인 반도체 구매 약정의 평균 기간과 현재 

구매에 난항을 겪는 반도체 구매에 제시하는 약

정 기간의 차이

m.
• 해결 시 업체 생산량을 향후 6개월 안에 가장 

증대할 수 있는 공급망 방해 요인

• 가장 최근 반도체 업체로부터 주문한 반도체 제

품이 합의된 수량/시기에 맞추지 못한 경우

자료: KOTRA(2021. 10. 7), 「美 정부 주도 3차 반도체회의 개요 및 시사점」,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재인용.

셋째,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

는 대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수입물량 평균의 70% 수준으로 수입 

쿼터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나 경기 침체 등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국내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 현시점이 기존

에 산적해 있는 통상 이슈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

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수입쿼터 조치가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정책을 실시하게 

된 근거로 제시하였던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 또한 최근 들어 상당 부분 해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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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살펴봤듯이 전임 트럼

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가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미국 산업에 대해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EU 

회원국에 부과되고 있었던 232조 철강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와 같이 우

리나라 역시 상기에 언급한 근거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

성 등을 제기하며 232조 철강 쿼터제 철회를 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

로써 해당 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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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 표본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

저 [부록 표 3-1]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보여준다. 해당 표의 첫 번째 칼럼과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TCJA는 해외직접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번째 칼럼에서 투자감소 효과를 수치로 보면 2018년 세제개편

안 발효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4%(={   -1}×100)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각국의 법인세율은 양(+)의 추정계수를 보여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진 않았다. 국가별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와 거시경제 상황을 나타내

는 실질GDP 성장률, 실질실효환율 역시 모두 양의 추정계수를 보이나 통계적 유

의성은 낮았다. 다음으로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칼럼에 걸쳐 정부 효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해외직접

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정부 효율성 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해외직접투자액은 11.5%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칼럼에 걸쳐 규제의 질적 수준과 법치주의 수준은 해외직접

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칼럼을 통해 해외직접투

자액의 증가 수치를 보면, 규제의 질적 수준 지수와 법치주의 수준 지수가 1단위 

상승할 때 미국의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액은 각각 9.4%, 9.3%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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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1.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선진국)

구분
(1) (2) (3)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TCJA
-0.066***

(0.007)

-0.066***

(0.008)

법인세율
0.021

(0.207)

0.021

(0.207)

1인당 GDP
0.094

(0.058)

0.094

(0.060)

0.094

(0.060)

실질GDP 성장률
0.446

(0.427)

0.455

(0.410)

0.455

(0.410)

실질실효환율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여론 반영 수준
-0.054

(0.039)

-0.056

(0.042)

-0.056

(0.042)

정치적 안정성
-0.006

(0.006)

-0.006

(0.007)

-0.006

(0.007)

정부 효율성
-0.113**

(0.043)

-0.115**

(0.035)

-0.115**

(0.035)

규제의 질적 수준
0.092†

(0.048)

0.094*

(0.039)

0.094*

(0.039)

법치주의 수준
0.091**

(0.033)

0.093*

(0.046)

0.093*

(0.046)

부패 통제 수준
-0.021

(0.042)

-0.022

(0.043)

-0.022

(0.043)

연도효과 포함 포함 포함

국가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230 230 230

주: 1)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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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부록 표 3-2]는 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

한 모형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본문의 [표 3-12]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정책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해

외직접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부록 표 3-2]

의 세 번째 칼럼을 보면 TCJA 발효에 따라 미국의 대개도국 해외직접투자액은 

0.8%(={   -1}×100)만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에 대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대개도국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국별 법인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앞선 [표 3-13]에서의 

결과와 달리 개도국 정부의 효율성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번째 칼럼에 따르면 정부 효율성 지수가 1단

위 증가할 때, 미국의 대개도국 해외직접투자는 2.7%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

다. 끝으로 법치주의 수준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

한 긍정적 영향이 있었던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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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2. 2018년 TCJA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개도국)

구분
(1) (2) (3)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log(해외직접투자액)

TCJA
-0.009***

(0.002)

-0.008**

(0.002)

법인세율
0.128†

(0.071)

0.128†

(0.071)

1인당 GDP
0.017

(0.013)

0.016

(0.013)

0.016

(0.013)

실질GDP 성장률
0.018

(0.242)

0.042

(0.236)

0.042

(0.236)

실질실효환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여론 반영 수준
0.004

(0.012)

-0.001

(0.015)

-0.001

(0.015)

정치적 안정성
0.001

(0.009)

0.002

(0.009)

0.002

(0.009)

정부 효율성
0.032***

(0.008)

0.027**

(0.010)

0.027**

(0.010)

규제의 질적 수준
0.003

(0.032)

0.009

(0.035)

0.009

(0.035)

법치주의 수준
-0.065**

(0.019)

-0.060**

(0.019)

-0.060**

(0.019)

부패 통제 수준
0.026

(0.017)

0.026

(0.017)

0.026

(0.017)

연도효과 포함 포함 포함

국가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수 130 130 130

주: 1)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가리킴.
주: 2)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 p<0.001.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거버넌스지수(WGI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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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valuation and Direction of U.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under Neo-Protectionism

Gusang Kang, Jonghyuk Kim, Jeewoon Rim, and Yeo Joon Yoon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e impact of foreign economic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four-year 

tenure, and aims to predict the direction of foreign economic policie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launched following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e former President Trump put “America First” as the slogan of 

economic policies and imposed import restrictions and tariffs on trading 

partners based on Sections 201, 232, and 301 of U.S. trade acts.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ies using various trade remedies not 

only aroused great antipathy from countries affected by those measures, 

but also led to retaliatory tariffs on U.S. goods and services from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strongly promoted 

renegotiation, claiming that some existing trade agreements had been 

concluded unfavorably to the U.S., and also actively conducted new trade 

negotiations based on bilateralism.

In this study,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find out how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on imports had an effect on the U.S. 

economy. First,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under the Section 232 remedy and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under the Section 301 on employment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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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tariffs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employment through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Moreover, 

looking at the effect of tariff imposition on industrial production, we find 

that it has the effect of reducing industrial production through both 

protecting domestic industries and imposing retaliatory tariffs. 

Summarizing the above results, we argu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measures had a somewhat positive effect on the U.S. industrial 

employment,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olicy effect that President 

Trump initially expected was achieved as the measures also had a 

negative effect on industrial production.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2018 tax reform on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examine 

the impact of other foreign economic policies promo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tax reform had a 

short-term effect in reducing U.S. FDI. However, the sharp decline of U.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2018 compared to that in 2017 is mainly due 

to returning foreign income, held by U.S. multinational technology giants 

such as Google, Apple and Amazon in tax havens such as the British 

Bermuda and Ireland, to their home country.

President Biden strongly criticized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s 

unilateral and protectionist trade policy for not only severely eroding the 

U.S. leadership in the world but also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Nevertheless, policy action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so far are not likely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l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 recently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EU on the withdrawal of tariffs on steel, 

those tariffs on other trading partners and the Section 301 tariffs on 

Chinese imports are still in place. The Biden administration, however, is 

expected to pressure China in various different way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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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commitments to the Phase One 

trade agreement reached by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with 

China. Furthermore, the administration is anticipated to link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to trade measures to apply more pressure 

on China.

Lik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s other 

foreign economic policy directions are showing strong protectionist 

perspectives. President Biden witnessed the shortage of essential medical 

supplies such as masks, respirators, and protective suits, as well as 

semiconductors for vehicles, during the global COVID-19 pandemic. 

According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shaping policies to 

address these kinds of supply chain risks due to the pandemic. For 

example, President Biden has decided to strengthen application of the 

“Buy American Act,” which stipulates that domestic products can be used 

preferentially in the federal government procurement sector. Moreover, 

he has implemented policies to reorganize the global supply chain with a 

focus on the U.S. in key products (semiconductors, high-capacity 

batteries, critical minerals, pharmaceuticals and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industries (defense, health, ICT, energy, transportation, 

agriculture) excluding Chin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preparation for the modernization of digital trade 

rul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digital trade cooperation with middle 

powe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WTO e-commerce negotiations 

along with a detailed analysis and review of the economic impacts. This is 

because the U.S. is leading the WTO e-commerce negotiations by 

demanding high-quality digital trade standards, and these negotiations 

are being conducted mainly in large advanced economies including the 

U.S. and the EU. Second,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global supply 

chain centered on the U.S., Korea needs to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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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upply chain based on norms with the U.S. Through the ROK-U.S. 

summit in May 2021, Korea is planning to make large-scale investments 

in the U.S. in the semiconductor and electric vehicle battery fields, and 

the U.S. also wants to make up for weak points in its supply chain in these 

fields. Third, Korea needs to reach an amicable agreement with the U.S. 

on trade remedies that have already been applied. As seen i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empirical analysis,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tariffs 

imposed by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had the expected positive 

impact on U.S. industries. In this regard, Korea should also strive to 

persuade the U.S. to replace existing relief measures such as the Section 

232 steel quotas by raising the need to strengthen its supply chain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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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Direction of U.S.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Under Neo-Protectionism

Gusang Kang, Jonghyuk Kim, Jeewoon Rim, and Yeo Joon Yoon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하였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자국 통상법을 

활용한 무역구제조치와 2018년 세제개편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평가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2021년 1월에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살펴보는 동시에, 새롭게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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